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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1. 입법평가의 필요성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출산율 저하로 65세 이상인 노인인구의 

비율이 2008년 7월 기준으로 전체인구 중에서 약 10.3%에 도달하여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로서 2050년에는 세계 최

고수준의 노인인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

가에 따른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복

지정책이 추진되어왔고 그 노력은 2007년 4월 27일 제정된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독일, 일본 등 고령화 선진국은 이

미 오래 전부터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 보건의료문제를 사회적 책임

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따라서 노인장기

요양보장제도 관련 법제를 도입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 해당법률을 

참고로 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경제적 분석과 행정사회학적 분석에 

따른 결과를 학제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률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은 급증하는 

노인인구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중 장기적 차원의 적실한 법제

마련에 도움을 줄 것이다.

2. 비교평가방법

주요국가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유형을 분류할 때, 영국 및 북

유럽(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재원을 조세에 의해 충당하는 ‘조

세방식’으로, 미국은 ‘민간보험’으로, 일본과 독일은 ‘보험방식’으로 분

류한다(박인, 2008, p. 9). 따라서 ‘보험방식’을 따르고 있는 한국의 ‘노

인장기요양보험법’의 비교 대상으로 독일과 일본의 관련법을 채택하

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론 사회발달의 정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같은 노인복지법제의 형성역사가 한국의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로 차이가 나는 점을 인정하나 해당법률의 경우 주요쟁점사항을 다루

는 조항내용의 존재유무를 상호비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앞으로 한

국의 해당법률 개정작업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시발점으로 후속연구

에서 위 세부평가단계에서 언급한 ‘시스템 크기의 적정도’와 ‘서비스

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측정해 제도화 수준을 비교 평가한다면, 본 

연구에서 단순 법률조항만을 비교함으로 발생하는 논의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3. 권고사항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단일 주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에 따

른 서비스의 획일화에 따라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구조적인 문

제로 지적되는 바, ‘주체의 다양성 및 연합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수혜대상에 관한 조항내용이 지나치게 

한정적인 수준에서 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

갈 필요가 있다. ‘수급절차’와 관련해서 ‘요양이 필요한 상태의 등급’

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판정에 대한 엄격하고 체계적인 등급규

정을 도모하고, 요양수급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의견진술의 기회 및 

재심절차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적정 수의 

요양기관이 설립되어 보험 수급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규제해야하며, 복지재단(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부정한 연합

과 부패의 연결고리가 생기지 않도록 감독 및 지원이 엄격히 이루어

질 수 있는 법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 



Abstract

In order to support the aged people in Republic of Korea,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Long-term Care Insurance Act in 2007. However, there 

has been an inquiry to meet the aged people’s diverse needs and to 

develop the legislation and system of long-term care. According to the re-

quest, this study suggested some alternatives through being compared with 

Germany’s and Japan’s Long-term Care Insurance Acts.

Based on the outcomes, we recommended strongly facilitating the network 

of service providers(local governments, insurance companies, and health 

care institutions). Second, we explored how to gradually expand the target 

population scope as much as possible. Third, we suggested adopting more 

strict standards to approve the clients in needs. Finally, we asked to 

establish the evaluation system for investigating the agencies’ activities in 

order to improve the service quality of long-term care.

Although specifically compared in the acts, this study has the limit of 

being explored focusing on the legislation. Therefore, in the future, resear-

chers have to study within more profound knowledge available in practice. 

Additionally, it is needed to study and compare more nations’ acts in 

relation to long-term care and develop more adequate system and law for 

the aged in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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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입법평가의 개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출산율 저하로 65세 이상인 노인인구의 

비율이 2008년 7월 기준으로 전체인구 중에서 약 10.3%에 도달하여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로서 2050년에는 세계 최

고수준의 노인인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

가에 따른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복

지정책이 추진되어왔고 그 노력은 2007년 4월 27일 제정된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을 통해 구체화 되었다. 독일, 일본 등 고령화 선진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 보건의료문제를 사회적 책

임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따라서 노인장

기요양보장제도 관련 법제를 도입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 해당법률을 

참고로 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경제적 분석과 행정사회학적 분석에 

따른 결과를 학제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률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은 급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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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인인구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중 장기적 차원의 적실한 법

제마련에 도움을 줄 것이다.

제 2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실태 및 문제점

본 법에서 요양기관이라 함은 보험 수급자에게 보험서비스(현물급

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하며 이것은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

는 기관과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나누어진다. 무엇보

다 본 보험의 원활한 보험서비스를 제반 시설확보가 중요하기에 본법 

제31조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

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고 

제32조 제1항에서 본 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

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

제는 이런 기관들이 지정 또는 신고에 의해 설립되는 기관들이므로 

해당 기관들이 난립할 경우 예상치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다. 따라서 각 지방정부의 단체장은 적정 수의 요양기관이 설립되

어 보험 수급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기관난립으로 인한 문제점

을 야기 시켜서는 안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복지재단(기

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부정한 연합과 부패의 연결고리가 생기지 않도

록 감사기관과 보건복지부의 감독 및 지원이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

2009년 4월 말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자격 신규 취득자는 13세에서 

89세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46만명에 달한다. 상당수가 

자격만 취득한 ‘서류상 요양보호사’이거나 가족 중 1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노인을 직접 봉양하면서 월 30만~40만원을 받는 이른

바 ‘며느리 요양보호사’다. 반면에 요양급여이용대상자는 2009년 5월 

기준 25만 9456명으로 이용대상자보다 요양보호사 자격인력이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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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좀 못 미치고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인력은 짧은 시

간 사이에 늘어난 것으로 그 실력이나 경력에 있어 성숙하지 못한 인

력으로 질적 저하가 우려되며,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자

격 취득 인력이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수치로 요

양보호사 공급이 계속될 경우 인력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심각한 취업

난이 발생할 우려가 크며 실제 요양현장에서 종사자의 처우가 하향 

조정되었으며 요양서비스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큰 실정이

다. 또한 경쟁적으로 난립하는 교육기관들의 행태는 양질의 요양보호

사를 양성하는데 그리 바람직하지 못하다. 요양급여 이용 수요량과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인원의 공급량을 계획적 혹은 중장기적으로 내

다보아 요양보호사(전문인력) 인력의 낭비 및 부족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자격인력의 질 저하의 우려를 감소시키기 위해 

자격 취득절차 간 생길 수 있는 도덕적 해이나 부패문제를 단절과 제

대로 된 교육이수와 배출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병원과 요양보호사 인력관리기관의 유기적 협력아래 

요양보호사 임무수행 간 생길 수 있는 업무나태와 서비스 수혜자와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어야겠다. 이를 위해 요양보호사에게만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의 의무와 마인드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서비스 수혜자

(노인)들에게도 요양보호사를 대하는 철저한 교육과 마인드를 잘 심어

주어야 한다.

2009년 초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전국 19~70세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자 절반이 넘

는 53%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모른다”고 응답했다. 특히 장기요

양보험제도는 65세 미만이라도 뇌졸중,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조사 대상자의 72.4%는 ‘65

세 이상 노인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었다. 이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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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이 아직 장기요양보험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이해하

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 또한 이 조사에서 국민 상당수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한 동시에 확대 발전을 기대하고 있어서 인지도가 낮

은 현 제도의 발전과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 3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평가방법론

주요국가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유형을 분류할 때, 영국 및 북

유럽(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재원을 조세에 의해 충당하는 

‘조세방식’으로, 미국은 ‘민간보험’으로, 일본과 독일은 ‘보험방식’으로 

분류한다(박인, 2008, p. 9). 따라서 ‘보험방식’을 따르고 있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비교 대상으로 독일과 일본의 관련법을 채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론 사회발달의 정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와 같은 노인복지법제의 형성역사가 한국의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점을 인정하나 해당법률의 경우 주요쟁점사항을 

다루는 조항내용의 존재유무를 상호비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앞으

로 해당법률의 개정작업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시발점으로 후속연구

에서 위 세부평가단계에서 언급한 ‘시스템 크기의 적정도’와 ‘서비스

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측정해 제도화 수준을 비교 평가한다면, 본 

연구에서 단순 법률조항만을 비교함으로 발생하는 논의의 한계점을 극

복할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제2장 제3절에서 언급한 주요 문제점의 7항목(관리기관, 

장기요양심사 신청자, 재원조달, 수급절차, 요양기관, 요양보호사, 국민

적 인지) 중 비교국가의 관련법률 내용과의 비교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는데 효과적일 수 있는 항목은 ‘관리기관, 장기요양심사 신청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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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절차, 요양기관’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재원조달, 요양보호사, 국

민적 인지’ 부분은 ‘법률내용의 존재유무’의 확인만으로 법제의 적정

성을 판단하기에 많은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실제 운영되고 있는 시

스템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혜대상자의 만족도와 연관지어 분석해야 

비교평가의 취지가 산다고 본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나머지 네 

항목인 ‘관리기관, 장기요양심사 신청자, 수급절차, 요양기관’을 독일

과 일본의 관련법률 조항과 비교해 평가하고자 한다.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할 때 각 변수의 척도를 어떻게 선정하는

지는 평가점수 산출의 핵심에 해당된다. 그 구체적 척도의 개발은 후

속연구에서 진행되어야 하겠으나 본 연구에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

고 있다. 변수내용을 고려할 때, 주요쟁점사항과 관련한 법률 또는 조

항의 존재유무를 기준으로 존재할 경우 1, 존재하지 않을 경우 0의 

숫자를 사용할 수 있다. 가령, ‘수요중심 서비스 제공여부’에 관련한 

‘관리기관’ 법률 또는 조항내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0이 기입되는

데, 이러한 경우 법률부재로 인해 해당 시스템과 서비스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기에 수식의 논리적 타당성이 입증된다. 만약, ‘수요

중심 서비스 제공여부’에 관련한 ‘관리기관’의 법률 또한 조항내용의 

기준이 ‘관련기관의 다양성’과 ‘관련기관 운영과 평가주체의 분리여

부’ 2개로 나뉜다면, 각각의 법률조항 유무를 분석해 0.5점씩 점수를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두 조건을 다 충족시키면 1.0을, 어느 한 조

건만 충족하면 0.5점을, 두 조건 다 충족시키지 못하면 0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 4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비교평가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독일의 ‘수발보험법’, 일본의 ‘개호

보험법’의 ‘관리기관’ 부분을 주체의 다양성 또는 연합성 및 운영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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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체의 분리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보험법은 관련 법률 및 조

항이 존재하지 않기에 0점을, 독일과 일본의 보험법은 각각의 해당 내

용이 존재하기에 1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단, 독일과 일본의 관련 조항

이 서로 다른 주체(독일-요양보험조합/일본-시정촌 및 특별구)를 바탕

으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에 몇 점을 상대점수로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 이는 제3장 제2절의 평가방법 중 1단

계인 ‘법률 또는 조항의 존재유무’에 따른 점수산출에 따른 것이다. 2

단계인 ‘시스템 크기의 적정도’와 3단계인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

도’는 한국의 경우 1단계에서 0점을 받았기에 평가할 필요가 없으며, 

앞으로 법률개정을 통한 관련 조항 마련이 이뤄질 경우 재평가 되어

져야 한다. 독일의 ‘장기요양해당신청자’는 한국의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나 일본의 “44세이상 65세미만의 의료보험가

입자 또는 65세 이상인 의료보험가입자”와 같은 특별한 범위를 한정

짓지 않고, ‘수발보험’에 가입한 모든 자가 수발대상 요건을 갖출 경

우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법’과 독일의 ‘수발보험법’, 일본의 ‘개호보험법’의 ‘장기요양해당신청

자’ 부분을 수혜자의 범위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보험법에는 관련 

법률 및 조항이 지나치게 한정적인 수준에서 대상을 선정함으로써 0

점을, 일본의 보험법에는 비교적 폭넓은 수준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0.5점을, 독일의 보험법에는 보험가입자 모두에게 수혜자격을 부여함

으로써 1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일본의 ‘개호보험법’에는 판정에 대한 ‘엄격하고 체계적인 등급 규

정’을 위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으나, ‘요양수급권자의 권리보호를 위

한 의견진술의 기회 및 재심절차 등에 관한 조항’은 제35조 ‘요개호인

정 등 절차의 특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해 볼 때, 한국의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조항인 판정에 대한 엄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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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등급규정은 독일의 ‘수발보험법’ 제15조에서 구체적으로 규

정하고 있으며, 요양수급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의견진술의 기회 및 

재심절차 등에 대한 조항은 일본의 ‘개호보험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독일의 ‘수발보험법’, 일

본의 ‘개호보험법’의 ‘수급절차’ 부분을 ‘체계적인 등급규정’과 ‘수급권

자의 권리보호’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0점을, 일본의 보험법은 ‘수

급권자의 권리보호’면에서 0.5점을, 독일의 보험법에는 ‘체계적인 등급

규정’면에서 0.5점을 부여할 수 있다.

독일의 ‘수발보험’에는 ‘요양계약을 통한 요양허가’와 ‘중재기관의 

현장심사’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어 요양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서

비스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일본의 ‘개호보

험법’에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이 독일의 ‘요양허가’나 

‘중재기관’에 대한 조항이 없다. 따라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과 독일의 ‘수발보험법’, 일본의 ‘개호보험법’의 ‘요양기관’ 관련 조항

을 ‘요양허가’와 ‘중재기관의 현장심사’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과 일

본에는 각각 0점을, 독일에는 1점을 부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관리기관’ 항목에서 ‘주

체의 다양성 및 연합성’을 기준으로 0점을, 독일의 ‘수발보험법’과 일

본의 ‘개호보험법’은 각각 1점을 받았다. ‘장기요양 심사신청자’ 항목

에서 ‘수혜대상 한정의 개방성’을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은 0점을, 일본 ‘개호보험법’은 0.5점을, 독일의 ‘수발보험법’은 1점

을 받았다. ‘수급절차’ 항목에서는 ‘체계적인 등급규정과 수급권자의 

권리보호’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0점을, 일본 ‘개호

보험법’은 0.5점을, 독일의 ‘수발보험법’은 0.5점을 받았다. ‘요양기관’ 

항목에서는 ‘요양허가’와 ‘중개기관의 현장심사’를 기준으로 한국의 ‘노

인장기요양보험법’은 0점을, 일본 ‘개호보험법’은 0점을, 독일의 ‘수발

보험법’은 1점을 부여했다. 따라서 네 항목의 합산점수로 한국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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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0.0점을, 일본 ‘개호보험법’에는 2.0점을, 독일

의 ‘수발보험법’에는 3.5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장 제3절에서 언급한 

주요 문제점의 7항목(관리기관, 장기요양심사 신청자, 재원조달, 수급

절차, 요양기관, 요양보호사, 국민적 인지) 중 ‘법률내용의 존재유무’만

으로 분석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재원조달, 요양보호사, 국민적 인지’ 

항목에 임의적인 가정 상 해당 법률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실제 ‘재원

조달’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조항은 ‘한국, 독일, 일본’의 관련 법률에 

모두 존재한다) 각각 1점을 부여할 경우, 총점은 한국의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3.0점, 일본 ‘개호보험법’ 5.0점, 독일의 ‘수발보험법’ 6.5점이

다. 이상의 점수를 ‘노인요양법의 완성도’란 척도로 도표화하면 다음

의 <표 1>과 같다.

<표 1> ‘노인요양법’의 완성도

6.5

5

3

0

1

2

3

4

5

6

7

독일 일본 한국

위의 표에 반영된 ‘노인요양법’은 전술한 바, 독일은 ‘수발보험법’을 

일본은 ‘개호보험법’을 한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말하는 것으로 

결과 값은 주요사항에 해당하는 조항을 비교분석한 비교국의 산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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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뜻한다. 평가결과, 독일의 ‘수발보험법’은 6.5점으로 완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의 ‘개호보험법’은 5.0점으로 독일의 관련

법 보다는 떨어지나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다는 완성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3.0점을 받아, 완성도 면에서 ‘독일

의 약46% 일본의 60%’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제 5장 요약 및 권고

우선,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리기관 관련 내용은 제48조에

서 제54조까지 걸쳐있는데, 규정된 중앙통제 방식의 운영은 보험수급

자 중심으로 볼 때, 요양서비스가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이며 일편향

적’이 될 개연성이 큼을 지적했다. 또한 ‘도, 시, 군’의 지방자치단체가 

본 보험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음을 지적했다. 독일의 

‘수발보험법’의 경우 관리기관에 관한 내용을 ‘제5장 조직’의 제1조 

‘요양보험의 관리운영주체’에서 ‘요양보험조합’이 수발보험법의 주체로 

명시되어 있고, 그에 따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함으

로써 각 단체 간의 협조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제8조 공동책임에 관한 조항, 제9조 주의 임무, 제10조 연방의 임무에

서 ‘요양보험조합’ 뿐 아니라 각 단체가 전방위적으로 협력할 것을 규

정하고 있다.

일본의 ‘개호보험법’의 경우 ‘관리기관’에 관한 조항은 제1장 총칙 

중 제1조에서 제5조에 나와 있는데, 국민공동연대의 이념을 바탕으로 

‘시정촌 및 특별구’에서 주관해 실시하며 국가 및 도도부현이 협조하

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합해 볼 때, 독일의 ‘수발

보험법’에서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요양보험조합’이 일본의 ‘개

호보험법’에서는 ‘시정촌 및 특별구’와 역시 다양한 주체가 연합된 형

태로 ‘관리기관’을 규정하고 있어, 주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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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앙집권적 형태와 대비된다. 이 같은 주체의 경직성은 ‘노인장기

요양보험’ 수혜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에 부적합할 뿐 아니라, 

단일 주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에 따른 서비스의 획일화에 따라 ‘서비

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바, ‘주체의 다양성 

및 연합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질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심사 신청자’와 관련한 조항은 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

청자격),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

사), 제15조(등급판정 등)이다. 전술한 바, 본 보험의 요양심사 신청권

은 피보험자 중에서도 실질적 피보험자에 한하여 주어지고 있는데 보

험가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험료만 납입하고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것은 보험의 기본원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일본 ‘개호보험

법’서는 제10조 자격취득의 시기와 제27조 요개호인정에서 심사신청자

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중 제10조에서는 심사신청자를 “1. 해당 

시정촌 구역내에 거주하는 의료보험가입자가 44세가 된 때 2. 44세이

상 65세미만의 의료보험가입자 또는 65세이상인 자가 해당 시정촌 구

역내에 거주하게 된 때 3. 해당 시정촌 구역내에 거주하는 44세이상 

65세미만인 자가 의료보험가입자가 된 때 4. 해당 시정촌 구역내에 거

주하는 자가 65세가 된 때”로 규정함으로써 한국의 “65세 이상의 노

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비해 상당히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독일의 ‘수발보험법’에서는 ‘장기요양해당신청자’를 규정하는 조항이 

제14조에서 제18조까지 나와 있는데, 독일의 ‘장기요양해당신청자’는 

한국의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나 일본의 “44

세 이상 65세미만의 의료보험가입자 또는 65세 이상인 의료보험가입

자”와 같은 특별한 범위를 한정짓지 않고, ‘수발보험’에 가입한 모든 

자가 수발대상 요건을 갖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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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독일의 ‘수발보험법’, 일본의 ‘개호

보험법’의 ‘장기요양해당신청자’ 부분을 수혜자의 범위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보험법에는 관련 법률 및 조항이 지나치게 한정적인 수준

에서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급절차’ 관련 조항은 제16조(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제17조(장기요

양인정서), 제18조(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제19조(장

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제21조(장기요

양등급 등의 변경), 제2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이다. 전

술한 바, 전달체계가 비체계적 비전문적이며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고 

서비스 제공이 중복될 수 있으며 수급절차 과정에서 공정성과 합리성

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를 규정하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독일의 ‘수발보험법’에는 수급절차와 관련 제14조에

서 제19조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15조에서 ‘요양이 필요한 상

태의 등급’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판정에 대한 엄격하고 체계적

인 등급규정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의 ‘개호보험법’에서는 제27조에서 제39조까지 해당내용을 포함

하고 있는데, 독일의 ‘수발보험법’ 같이 판정에 대한 엄격하고 체계적

인 등급 규정을 위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으나, 요양수급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의견진술의 기회 및 재심절차 등에 관한 조항은 제35조 

‘요개호인정 등 절차의 특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해 볼 때, 한국

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조항인 판정에 대한 

엄격하고 체계적인 등급규정은 독일의 ‘수발보험법’ 제15조에서 구체

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요양수급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의견진술

의 기회 및 재심절차 등에 대한 조항은 일본의 ‘개호보험법’ 제35조에

서 규정하고 있다.

‘요양기관’과 관련한 조항은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제32조(재

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에 관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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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

무),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 신고),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의 취소 등)이다. 문제는 이런 기관들이 지정 또는 신고에 의해 설립

되는 기관들이므로 이러한 기관들이 난립할 경우 예상치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적정 수의 요양기관이 설립되어 보험 수급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복지재단(기관)과 지

방자치단체간 부정한 연합과 부패의 연결고리가 생기지 않도록 감독 

및 지원이 엄격히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했다. 

독일의 ‘수발보험법’의 경우 ‘요양기관’(제71조에서 제75조까지)과 이

와 관련한 ‘중재기관 및 심사’(제76조 및 제79조에서 제81조까지)와 ‘현

장심사’(제112조에서 120조까지)관련 조항이 있는데, ‘중재기관의 현장

심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요양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서비스

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개

호보험법’에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이 독일의 ‘중재기관’

에 대한 조항이 없기에, 독일의 ‘중재기관의 현장심사’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다.



색지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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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입법평가의 개요
1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출산율 저하로 65세 이상인 노인인구의 

비율이 2008년 7월 기준으로 전체인구 중에서 약 10.3%에 도달하여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로서 2050년에는 세계 최

고수준의 노인인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복지정책이 추진되어왔고 그러한 노력은 2007년 4월 27일 제정된 노

인장기요양보험법 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독일, 일본 등 고령화 선진

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 보건의료문제를 사회

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고령사회에 대비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

는 기초노령연금법 과 함께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을 시행하게 된 것은 비록 선진국에 비하여 늦은 감은 있지만 노

인요양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을 전환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노인복지정책에 있어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공공복지기관과 지역공동체 및 가정의 협력을 통한 효과적 요양서

비스 제공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보다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제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

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취지인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

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해당 법률이 적실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를 비교분석 및 행정사회학적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사후적 입법평가

를 실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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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관련 법제를 도입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 해

당법률을 참고로 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경제적 분석과 행정사회학

적 분석에 따른 결과를 학제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우리나라의 노인복

지정책에 적합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 보고서

에서는 직접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않으나,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을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수요당사자들이 시

설이용과 관련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조사를 통한 해당 법률

의 실효성 판단이 본 연구결과와 어떤 상호연관성을 갖을 수 있는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은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실시모

형에 따른 수요 공급 예측을 통해 중장기적 차원의 적실한 법제마련

에 도움을 줄 것이다.

분석대상으로 세부조항을 보면 장기요양보험체계, 장기요양대상자, 

등급판정, 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판정절차, 장기요양급여, 재원조달, 

장기요양요원 등을 다루고자 한다. 이와 같은 평가대상을 노인장기요

양보험의 법제 필요성에 기반한 문제점 도출, 현행법상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규범분석, 해당 법제를 도입 실시하고 있는 선진복지 국

가를 대상으로 한 비교법 분석을 통해 대안비교 및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노인장기요양보장 관련 ‘보험체계, 적용대상, 운

용방식, 재원조달’ 법률에 따른 제도가 운영상 어떤 문제점을 갖는지

에 대해 문헌조사를 통해 살펴보고, 그 대안을 선진 노인장기요양보

험 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별히 이상의 연구에 더

하여 비교분석에 있어 객관성을 갖추기 위한 분석틀을 개발해 적용하

고자 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의 연구방법론 및 제3장의 방법론

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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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비롯한 사회복지법제 평가지수의 개발은 비

용편익분석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에 입각한 평가지수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사회복지시스템에 대한 법제적 접근을 통해 보다 합

리적 평가기준에 입각한 비교준거의 틀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

다. 다음에서 사회복지법제 평가지수의 개발 설계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Howard Palley는 노인복지분야의 장기요양

서비스 행태가 미국을 비롯한 일부 유럽국가에서 기존의 국가주도형

에서 벗어난 지역과 민간을 아우르는 연합형태로 바뀌고 있음을 지적

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해 노인인구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수혜자 중심에서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1) 이른바 복지선진국을 중심으로 각종 복지서비스제

공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혜자 중심으로 바뀌는 일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을 주목할 때 이를 단계별로 정형화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다면 

각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스템을 비교 평가하

는데 용이할 것이다.

구체적인 평가지수 내용은 제3장에서 언급하되 대략적인 평가지수 

항목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첫째, 법률 또는 해당 법률 내 

관련 조항의 존재유무를 주요항목으로 삼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

험체계, 적용대상, 운용방식, 재원조달’에 관한 조항 모두가 사회적 수

요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부분이 미비

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 및 내용이 존재하는 국가의 법

1) 2008년 Howard Palley는 International Trends in Long-Term Care Policy for the 
Elderly에서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핀란드,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미국, 일본 등 OECD 18개국의 노인복지분야 장기
요양서비스 행태를 비교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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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비해 완성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욕구에 따른 주

요사항에 대한 법률 또는 해당 법률 내 조항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이 사회수요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

는가에 대한 문제는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해당 사회서비스의 규모

를 결정하는 조항의 내용이 얼마나 적실한지 살펴보는 작업은 비교

방법론적 입법평가의 또 다른 축이 될 것이다. 셋째, ‘해당 법률 또는 

조항의 존재유무’와 ‘법제의 사회수요 반영여부’에 이어 실제로 법률

에 명시된 제도 및 시스템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되고 있

다면 그에 따른 대상 집단의 서비스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

는 작업은 주요한 평가지수 항목으로 고려되어져야 한다. 본 보고서

에서는 연구규모와 시간의 한계 상 이에 대한 평가가 실질적으로 이

뤄질 수는 없으나, 위에서 언급한 첫 번째 두 번째 평가항목과 더불

어 전체평가지수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방법론적 차원에서 제

시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의 실효성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노인장기요양의 법제도

상 문제점을 사후에 예방하고 이를 근거로 노인장기요양법의 중장기

적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해당 노인인구의 사회

욕구가 현 법률체제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작

업은 해당법률 내용의 개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항

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끝으로, 노인인구의 다양한 수요충족

을 위한 노인장기요양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협력을 추구하는 국제

적인 흐름에 맞춰, 한국의 관련 법률 및 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의 맞

춤형 서비스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학제적 법률적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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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실태 및 문제점
1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형성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7년 10월 현재 약 481만명으로

서 전체 인구 4,845만 명의 9.9%에 도달하여 UN이 분류한 고령화 사

회가 되었다.2) 그러나 지난2001년 통계청에서 내놓은 장래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4%에 도달하는 고령사회

로 전환은 2019년도로 추정하고 있고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는 2026

년도로 예상하고 있다.3) 이러한 고령화에 따라 중풍 및 치매 등 일상

생활이 불편한 노인들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핵가족화, 여성 사

회참여 증가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 내에서 가족의 일원 

중 특히 자식들이 돌보는 것은 보다 더 어려워졌고 앞으로 사회적 문

제로 심각하게 대두될 전망이다. 그만큼 한국사회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령화와 만성적인 저출산 문제로 인해 빠르게 노령화 되고 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

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에 노인복지제도의 일환으로 가장 크게 역

점을 두고 있는 제도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다. 지난 2007년 4

월 27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함을 공표함으로써 

한국도 작년부터 제5의 사회보험4)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2) UN이 분류한 고령화 사회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7% 초과한 경우를 
말하고 고령사회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14%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초고
령사회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이용석(200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 보험학회지 
79, p. 165.

4)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노
인장기요양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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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

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전

반의 크나큰 수요에 의해 이 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이용석:2008, 

김병기:2007, 박명호:2007, 서동민:2008, 선우덕: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이 노령이나 기타 질병에 의해 그 활동이 어

려울 경우 노인의 간병 또는 요양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제5의 사회보험을 말한다.5) 본법 제1조에서 

이 법의 제정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자익

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

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6) 즉, 이 보험은 노화로 인해 생기는 질

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일반인처럼 할 수 없는 노인들에게 장기요양급

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삶에서 건강을 국가에서 직접 챙기고 국민 개

개인의 삶을 안정화할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결국에는 국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법/제도 성립과정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논의과정을 고찰해보면, 2001년 대통령 815경축

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이 제시된 것을 그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노

인보건복지정책과제의 하나로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의 구축’이 공식

화되었다(참여복지기획단, 2004). 이에 따라 2003년 3월 공적노인요양

보장추진기획단, 2004년 3월에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및 

실무기획단이 설치 운영되어, 사회보험방식에 근거한 제도의 기본 실

5) 이용석(2008)의 논문, p.167.
6) 인터넷 법령자료(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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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형이 제시되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2005년 5월, 당정협의를 거

쳐 기본요강 등 추진방안을 확정하였으며, 2005년 10월 정부안으로 ‘노

인수발보장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후 조정을 거쳐 2006년 2월 ‘노

인수발보험법안’으로 명칭을 바꾸고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

되었으나 2006년 9월 국회심의를 통해 정부안과 의원발의안간에 주요

쟁점에 대한 논쟁이 펼쳐졌다. 결국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됨으로

써,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7)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시범사업은 크게 세 차례로 나누어 실시

되었다. 1차 시범사업은 2005년 7월부터 2006년 3월까지로 6개 시군

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차 시

범사업은 2006년 4월부터 2007년 4월까지로 만 1년여 기간 동안 8개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추가로 2개의 지역이 

선정되었다. 마지막 3차 시범사업은 2007년 5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로 13개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추가로 6개의 

지역이 추가되었다. 다음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시범사업 추진현황8)

시범사업 기 간
대상

지역수
대상지역

1차 2005.7 2006.3 6 광주 남구, 강릉, 수원, 부여, 안동, 북제주

2차 2006.4 2007.4. 8
광주 남구, 강릉, 수원, 부여, 안동, 북제주
부산 북구, 전남 완도

3차 2007.5. 2008.6 13
광주 남구, 강릉, 수원, 부여, 안동, 북제
주, 부산 북구, 전남 완도, 인천 부평구, 
대구 남구, 청주, 익산, 하동

7) 서동민(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구조와 전망,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4(2) p.30.

8)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시범사업 추진현황’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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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운영주체

한국의 건강보험 관리운영체제는 초기 직역, 지역별 조합이 관리기

관이 되어 그동안 수많은 조합이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이 방식을 

운영해본 결과 조합 간 보험료부담의 비형평성, 재정격차 등 많은 문

제점이 노출되어 2000년에 이를 하나의 관리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 통합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할 때도 건강보험제도

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기관은 처음부터 

통합체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기로 했다.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는 주된 주체는 장기요양위원회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에 명기되어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심

의기구로 장기요양보험료율,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의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 급여 등을 정하는 주요 기관이다.10) 위원

장 1인에 부위원장은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구성위원에는 적용대상자 대표, 장기요양시설 등 대표, 공

익 대표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적용대상자 대표는 근로자단체, 사용

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 단체, 자영업자단체등이 포함

되며, 장기요양시설 등 대표에는 장기요양시설 또는 의료계 인력이 

들어가며 공익대표에는 학계/연구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공단 

추천자 즉, 전문가 인력이 들어가게 된다. 노인장기요양위원회의 위

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한명이며, 인사

권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다.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임기는 3년으로 정

9) 차홍봉, 노인수발보장제도와 지역사회중심의 관리운영체제, pp. 16~17.
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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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리운영기관은 앞에서 밝혔듯이 국민건강보

험공단으로 제48조에는 이 기관의 업무에 대해서 명기되어 있다. 우

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존에 갖고 있던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장기

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을 관리하

며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 징수를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업무아래 장기요양사업이 실시되면서 신청인에 대한 조사 등급

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수급자에 대한 정보제공 안내 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

현금급여의 지급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체제로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12) 이처럼 

장기요양사업의 실시의 핵심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 기관의 

활동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6조.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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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장기요양위원회 조직도13)

2. 재원조달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

하고 있다. 공단은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적인 회계로 관리한다. 노인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

민이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부담(정부지원) 그리고 장기요양 

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의 일부 부담금 등으로 충당된다. 장기

용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

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장관에 소속한 장기요양위원회의 

철저한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14)

13) 보인복지부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위원회 현황’” 자료.
14)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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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담 즉 정부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국가(중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 급여를 받는 자가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의 비용

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각각 그 비율이 다르다. 우선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며,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부담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하여 비용부담하게 된다. 즉 모든 국민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수혜자이나 가정 및 개인경제의 어려운 여부에 따라 

국가지원이 일부(50%) 혹은 전액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다음 표

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비용부담 및 절차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2> 비용부담 및 절차15)

보험가입대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보험수혜자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

본인부담금

수가로 산정된 총수입 중에서 본인부담금 (법정 본인부담
율을 곱하여 산정)은 서비스이용자로부터 수령

구분 일반대상자 경감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시설급여 20% 10% 0%
재가급여 15% 7.5% 0%

공단부담금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함.
재가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됨.

신청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구비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등급판정시 제출)

15) 김준환(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질 향상방안, 극동사회복지저널 4,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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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액수를 2008년, 2010년, 2015

년의 전망을 통해 앞으로 보험재정이 채워질지 예상해 볼 수 있겠다.

<표-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단위 : 원/월)

구 분
직장가입자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
지역가입자

(국고지원 제외)

보험료 근로자부담 사용자부담 세대주

2008 4,460 2,230 2,230 2,106

2010 7,200 3,600 3,600 3,401

2015 8,458 4,229 4,229 3,995

3. 적용대상자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국민과 의료

급여수급권자를 포함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즉 노인요양문제

는 모든 국민이 염려하는 중요한 사회적 위험이며, 이를 세대 간의 

부담을 통해 사회연대 원리를 바탕으로 국가 사회의 공동책임 하에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당연히 그 가입대상은 전 국민이다. 또한 

요양서비스 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일반국민을 포괄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정부재정만으로는 제도 적용

대상의 확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노인요양보험법령이 규정한 가입대상

에게 그 가입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한다.16) 다

음 의 표는 연도별 장기요양대상 노인인구를 추정한 것이다. 공적노

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의 2005년 연구로 2015년까지의 65세 이상

노인의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자를 수치화한 것이다.

16)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2005), 재가노인복지연구 5,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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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연도별 장기요양대상 노인인구17)

구 분 2007 2009 2010 2012 2013 2015

65세이상 
노인

4,792,429 5,148,224 5,302,095 5,690,731 5,917,615 6,345,400

계

(요양대상자)
718,582 771,345 794,164 851,799 885,446 948,887

최중증

(1.68%)
82,618 88,595 91,180 97,709 101,521 108,708

중증

(3.24%)
161,034 172,561 177,547 190,139 197,409 316,001

경증

(4.98%)
238,663 256,382 264,044 283,398 294,697 316,001

치매(경증)
(4.93%)

236,267 253,807 261,393 280,553 291,738 312,828

위의 표를 2007년부터 2015년 까지 8년 사이에 노인인구는 약 150

만명 정도가 증가 되는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요양 대상자도 23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음의 표는 연도별 대

상자 및 재정소요 추계 안이다.

17)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 최종보고서(200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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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연도별 대상자 및 재정소요 추계안18)

(단위 : 천명, 억원)

구 분

년 도
대상자 수(노인인구 대비%) 소요재정(억원)

시설 재가 소개 보험료 정부지원 본인부담 계

2008 60(1.2) 25(0.5) 85(1.7) 6,648 3,770 1,502 11,921

2010 90(1.7) 76(1.4) 166(3.1) 10,893 5,256 2,584 18,732

2015 108(1.7) 91(1.4) 200(3.1) 13,003 6,279 3,099 22,381

4. 급여체계

장기적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요양급여라고 한다. 노인장기요양보

험제도는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노화현상에 따른 거동 불편해소를 위해 신체활동 및 일상 가사

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체중심형 서비스인 배설, 목욕, 식

사, 이동 지원과 일상 가사중심형 서비스인 조리, 세탁, 청소 그리고 

의료중심형 서비스인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 도는 요양상의 상단 

등의 서비스가 있다. 요양급여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보완적으

로 현금급여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19)

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요양, 시설요양, 특별현금급여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재가요양급여(6종)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등으로 세분하며, 복지용구 제공 

또는 재활지원 등이다.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집을 방

18) 위의 보고서.
19) 박명호 윤선오 김명희(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정책적 제안, 복지
행정논총 17(1),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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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지원하는 급여이다. 방문목욕은 장기요양

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방문간호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는 의

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를 말

한다. 주 야간 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요양기관

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단기보호는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

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 

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마지막으로 기타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

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휠체어, 전동 수동침대, 욕

창방지, 매트리스, 방석, 욕조용 리프트, 이동욕조 등, 현재 3차 시범

지역 일부운영)를 말한다.

둘째, 시설요양급여는 수급인을 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다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로써 요양시

설 서비스,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Group Home) 서비스 등이 있다.

셋째, 특별현금급여 3종은 수급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요양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가족요양비는 2008년 7월 1일 시행한 것으로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

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 정

신 성격 등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특례요양비는 시행유보인 상태이며 수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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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여내용 내 용

재가

급여

방문요양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
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등)과 일상생활활동
(가사지원, 개인활동지원, 우애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방문목욕
이동목욕차량, 이동식 욕조 등 목욕설비를 갖추고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방문
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주 야간

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복지용구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활동을 돕는 복지용구(휠
체어, 지팡이, 전동침대 등)를 제공: 구입전용품목 10종, 구입 
또는 대여품목 6종

시설급여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
활동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 제공

요양시설: 입주자 10인 이상의 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입주자 5인이상, 10인 미만의 시설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

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급

하는 것이다. 요양병원간병비는 시행유보 상태로 수급자가 노인복지

법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상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

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표-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 종류20)

20) 김준환(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질 향상 방안, 극동사회복지저널 4,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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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여내용 내 용

특별

현금

급여

가족

요양비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

된 자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으로 가족 등의 장기요양을 받아

야 하는 자

특례

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기관 또는 시설에 입소한 경우, 장기요
양 급여의 일부 지급

요양병원

간병비

노인전문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간병소요 비용의 

일부 지금

5. 전달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달체계는 장기요양인정자의 신청, 평가관리원

의 조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요양계획성의 작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같은 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및 이용 흐름도21)

2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마당 ‘노인-정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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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명) 현 원(명) 차 이
노인인구

대비율(%)

총족율(%)
(정원/
수요량)

노인요양시설

무료

실비

유료

11,546
9,099
2,381

9,965
6,690
1,626

(1,581)
(2,409)
(755)

0.25
0.20
0.05

0.22
0.15
0.04

-
-
-

위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관리운영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지원과 감독을 받고 있다. 또한 각 수급자와 요

양기관의 관리는 공단에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역의 요양기관

들을 세부적으로 지도 및 감독하고 있다. 또한 중앙예산 뿐만 아니라 

지방비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지원하며 이러한 지도 및 감독

은 최종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

단에 비용을 청구하고 심사를 통하여 각 요양기관 및 요양시설 노인요

양공동생활가정(Group Home)에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이러한 흐름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14년이 지난 현재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최종

관리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권한은 시도 지방자치단체

에 이양함으로써 발생하는 중앙부처의 부담해소 그리고 지방분권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복지제도로 판단된다. 또한 2007년도 복지예산의 

지방이양이라는 행정자치부의 정책결정과 함께 시도 시군구의 지방자

치단체의 강한 복지재정 및 조직 그리고 인력역량이 중요한 시점이다. 

6. 시설 입소자 현황

다음 표는 2006년 말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자 현황을 표로 나

타낸 것이다.

<표-7>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자 현황(2006년말)22)

22)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시설 현황자료(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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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명) 현 원(명) 차 이
노인인구

대비율(%)

총족율(%)
(정원/
수요량)

노인전문

요양시설

무료

실비

유료

13,445
1,518
2,600

11,433
869

1,731

(2,012)
649)
(869)

0.30
0.03
0.06

0.25
0.02
0.04

-
-
-

합계 40,589 32,314 (8,275) 0.89 0.71 66.9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자는 2006년말 40,589명의 

정원 중 현원 32,314 명이지만 2009년 현재 현저히 늘어났을 전망이

다. 또한 그동안의 충족율(%)도 66.9%에서 더욱 더 증가할 전망이다.

<표-8>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 현황(2006년말)23)

정 원(명) 현 원(명) 차이
노인인구

대비율(%)

총족율(%)
(정원/
수요량)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42,832
6,557
1,407

42,063
5,824
1,041

769
733
366

0.94
0.14
0.33

0.92
0.13
0.02

65.6
10.0
2.2

합계 50,796 48,928 1,868 1.11 1.07 77.8

보건복지부 현황자료(2007)에 따르면 재가노인복지설의 이용자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세 가지를 합쳐 정

원 50,796 명에 현원 48,928명이다. 충족율(%)이 77.8%로 역시 더욱 

더 늘어날 전망이다.

23) 보건복지부(2007)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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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시도별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방문요양시설 충족율24)

시도별 방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서울 24 32

부산 90 53

대구 91 53

인천 55 80

광주 201 57

대전 73 88

울산 121 143

경기 47 81

강원 96 96

충북 26 88

충남 51 51

전북 154 129

전남 99 49

경북 48 68

경남 64 73

제주 125 147

위는 보건복지부 2007년 현황자료를 가져온 것으로 시도별 노인(전

문)요양시설 및 방문요양시설 충족율을 나타내고 있다. 역시 재정이 

튼튼하고 인구가 많은 서울 및 대도시 보다는 전남, 전북, 광주 등 전

24) 보건복지부(2007)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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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일대와 제주도 부근에 요양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재정이 열악하고 인구가 적으면서도 인구 대부분이 

노인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방에 그 수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충북과 충남, 경북, 경남에는 그 요양시설의 충족율이 적어 더욱

더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7. 시설 및 인력 인프라

(1) 시설 인프라

보건복지부에서 2008년 기준으로 발표한 노인장기요양기관 소요 시

설 및 정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

상자는 15만 8천명으로 요양시설에 3만8천5백명, 재가서비스 9만9천

명, 요양병원 2만 5백명이다.

<표-10> 소요인프라 현황(08년 기준)25)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시설수
요양 815 1,176 1,513

재가 1,045 1,315 1,644

정원
요양 4만1천 5만 수요 6만2천 공급 6만2천

재가 5만1천 7만1천 수요 8만4천 공급 9만8천

충족률
요양 665 80% 100%

재가 61% 84% 116%

1차에서 3차 시범사업으로 시행하여 2008년 6월 종료되는 3차에서 

요양시설은 100%, 재가시설은 116%의 충족률을 보여 계획에 따른 정

25)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제도 홈페이지 소요인프라현황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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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행결과를 눈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요양시설은 2년간 두배 가

까이 늘어났으며, 재가시설은 600개 가까이 늘어났다. 반면 정원은 요

양기관 수요 공급 모두 2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왔고, 재가에서는 

수요가 3만 3천여명, 공급이 4만 7천명이나 증가함으로써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요양시설은 2009년 5월말 현재 전국 2016개소, 정원 76,21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다음 표는 2009년 보건복지부 요양시설 현황 통계자

료이다.

<표-11> 요양시설 현황26)

(단위 : 개소, 명)27)

구 분 시설수 정 원 현 원

’08.6 1,271 56,140 42,609

’08.8 1,471 62,915 51,029

’08. 10 1,579 66,168 53,610

’08. 12 1,717 68,581 56,370

’09.2 1,816 71,006 58,092

’09.4 1,948 74,310 62,514

’09.5 2,016 76,216 62,677

증감

(‘08.6대비09.5)
745 20,076 20,068

주) 입소현원 : 시설급여계약 체결자 기준(‘08.6월 현원은 전체 입소자임) - 등급외자(4천
여명) 고려시 입소현원은 66,677명 될 것으로 추정

요양시설은 2009년 5월 기준, 2008년 6월에 비해 745개가 늘었고, 

정원 20,076명이 증가했고, 현원 20,068명이 늘었다. 이 같은 증가양상

26)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 통계자료(2009).
27) 보건복지부 2009년 통계자료 시설현황 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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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부지원 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심, 그리고 

여러 복지재단의 사업 참여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2009년 5월말 기

준 보건복지부의 재가기관은 12,935개소로 집계했다.

<표-12> 급여별 재가기관 현황28)

(단위 : 개소)

구 분 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단 기

’08. 6 3,630 1,857 719 321 504 229

’08. 8 6,752 3,124 1,975 513 678 462

’08.10 8,144 3,731 2,497 592 753 571

’08.12 9,491 4,362 3,006 626 806 691

’09. 2 10,516 4,853 3,379 632 843 809

’09. 4 12,237 5,714 4,006 671 896 950

’09. 5
(시군구평균)

12,935
( 55.8 )

6,031
( 26.0 )

4,271
( 18.4 )

688
( 3.0 )

925
( 4.0 )

1,020
( 4.4 )

증감

(’09.5-’08.6)
9,305 4,174 3,552 367 421 791

각 재가기관은 총 2008년 6월 이후 1년 동안 9,305개소가 늘어났다. 

주로 방문요양기관이 4,174개, 방문목욕을 담당하는 기관이 3,552개로 

대부분 집중되어 있으며, 기타 방문간호 주야간 단기요양을 담당하는 

기관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과정상에 주된 서비스 창

출자로 요양전문인력의 핵심이다. 요양보호사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전문 

28)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 통계자료(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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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이다.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시행령 제9조에 의해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며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1급으

로 한다. 반면, 방문간호의 장기요양요원은 간호사로서 최근 5년이내 

2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에 한하며 간호조무사 중 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자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자 장기요양요원이 될 수 있다.

(2) 인력 인프라

요양보호사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

사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직종을 말한다.29) 2008년 7월 1일부터 제

도가 시행됨에 따라 예전의 노인복지법에 가정봉사원이나 생활지도원

보다 기능 및 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가자격증 제도로 신설하였

다.30) 자격증의 종류는 2종으로 1급과 2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격증

의 급수에 따라 업무내용과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표-13> 급수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업무31)

급 수 업 무

요양보호사 1급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그 외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

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2급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만을 제공

그 외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29) 김준환(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질 향상방안, 극동사회복지저널 4, 
p. 67.

30) 보건복지부(2008) 정책자료.
31) 김준환(2008), 위의 논문,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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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에서 정

해진 교육절차를 밟고 필기시험과 실습을 통해 선발되게 된다. 신규

로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80시간의 

총 6주간(1달 반), 24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기존 1년 이상의 경

력이 있는 생활지도원이나 가정봉사원 등의 경우는 실기 및 실습시간

이 각각 50% 감면되어 1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32) 보건복지

가족부에서는 중장기 요양전문인력 즉, 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을 

2008년도 47,726명, 2009년 50,141명, 2010년 50,994명으로 보았는데,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력수요는 점차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2009년 3월 말 전국 요양보호사의 숫자는 2008년 8월 50,141명에서 

426,495명으로 8배 이상 증가하였다.33) 정부는 당초 요양보호사 필요 

인력을 보건복지부와 같이 5만명 정도로 예상했으나 현실은 등급 받

은 노인의 두 배를 넘어서는 요양보호사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상태다. 2008년 2월부터 시행된 요양보호사의 양성 및 자격관리체계

는 양성기관과 교육과정의 질, 자격취득의 제한이 없는 반면, 양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만성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34)

8. 장기요양 등급판정 및 급여이용 현황

(1) 등급판정 현황

노인인구의 약 9% 정도가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하였다. 2008년 4월 

15일부터 2009년 5월말까지 총 472,647명이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517만 6,242명의 9.1%에 해당하는 

수치다.

32) 김준환(2008), 위의 논문, pp. 68~69.
33) 세종신문 2009년 7월 3일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
34) 김준환(2008), 위의 논문,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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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등급

판정자 

수(a)

인정자(b)
등급

외자
b/a

계 1등급 2등급 3등급

계 326,108
259,456
(100%)

59,680 69,099 130,677 66,652 79.6%

일 반 233,961
198,649

(76.6)
46,968 54,726 96,955 35,312 84.9%

<표-14> 65세 노인인구 대비 신청자 수 현황35)

(단위 : 명)

구 분
65세이상
노인인구(a)

신청자 수(b) b/a

계 5,176,242 472,647 9.1%

일 반 4,714,165 339,890 7.2%

기초수급 417,087 124,085 29.8%

의료급여 44,990 8,672 19.3%

신청건수(1인 2건 이상 중복신청가능) 기준으로 집계 2009년 5월말 

현재까지 총 52만 4,066건이 신청되었고, 하루 평균 인정 신청 접수량

은 약 1천여건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 중 

63%로 장기요양 인정자로서 등급판정을 마친 40만 8,552명 중 25만 

9,456명이 장기요양 인정등급(1~3등급)을 2008년 5월말 받았다. 다음 

표는 대상병 인정자 현황을 2009년 5월말 기준으로 잡은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이다.

<표-15> 대상별 인정자 현황

 (단위 : 명)

35) 보건복지부 2009년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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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등급

판정자 

수(a)

인정자(b)
등급

외자
b/a

계 1등급 2등급 3등급

기초수급 86,874
57,578
(22.2)

11,861 13,513 32,204 29,296 66.3%

의료급여 5,273
3,229
(1.2)

851 860 1,518 2,044 61.2%

인정등급은 위 표를 보는 바와 같이 3등급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

고 있으며 1, 2등급이 1/4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 급여비 본인부담이 

없거나 경감대상이 되는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인

정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경증자라도 다수의 자가 신청하려는 경

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2) 이용자 현황

현재 전체 인정자의 약 78%가 장기요양급여 이용 중에 있다. 이는 

2009년 5월말 기준으로 전체 인정자 25만 9,456명 중 78%인 20만 

2,492명이 급여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급여비 본인부담이 

없는 기초수급권자의 경우 이용율이 85.6%로서 전체 평균 7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초수급권의 노인자익요양보험제도 활용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긍정적으로 인식되나, 90% 이상인 대부분의 기

초수급권자의 활용률제고를 위한 홍보 및 정책활성화가 필요한 실정

이다.

반면, 재가급여를 이용자는 전체 인정자의 53.5%, 이용자의 68.6%로

서 급여 이용자의 대다수가 재가급여를 이용 중인 것으로 알 수 있

다. 반면 시설급여는 24.2%로 그 뒤를 잊고 있고 가족요양비는 1004

명으로 0.4%로 적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기초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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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급여도 시설급여, 재가급여, 가족요양비 사용비율은 비슷한 것

으로 알 수 있다. 반면 장기요양등급을 1등급을 받은 자의 이용률이 

76.6%로 높기는 하지만 보다 많은 활용률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

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표-16>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현황36)

 (단위 : 명, %)

구 분 인정자 합 계 시설급여 재가급여 가족요양비

계 259,456
202,492
(78.0%)

62,677
(24.2%)

138,811
(53.5%)

1,004
(0.4%)

일반 198,649
150,959

(76.0)
40,128
(20.2)

110,019
(55.4)

812
(0.4)

기초수급자 57,578
49,312
(85.6)

22,029
(38.3)

27,103
(47.1)

180
(0.3)

의료급여 3,229
2,221
(68.8)

520
(16.1)

1,689
(52.3)

12
(0.4)

1등급 59,680
45,718
(76.6)

23,324
(39.1)

22,305
(37.4)

89
(0.1)

2등급 69,099
56,863
(82.3)

26,158
(37.9)

30,509
(44.2)

196
(0.3)

3등급 130,677
99,911
(76.5)

13,195
(10.1)

85,997
(65.8)

719
(0.6)

36) 2009년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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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7>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월별 추이37)

(단위 : 명)

　 ‘08.7월 9월 11월 ‘09.1월 3월 5월

인정자수(a) 146,643 183,065 205,361 222,700 242,080 259,456

이용자수(b) 76,476 114,624 139,048 157,046 185,530 202,492

이용율(b/a) 52.2% 62.6% 67.7% 70.5% 76.6% 78.0%

시설(c) 46,114 52,228 55,224 57,056 61,652 62,677

시설이용률 60.3% 45.6% 39.7% 36.3% 33.2% 30.9%

재가(d) 29,874 61,543 82,905 99,027 122,885 138,811

재가이용률 39.1% 53.7% 59.6% 63.1% 66.2% 68.6%

가족요양비(e) 488 853 919 963 993 1,004

가족요양비이용률 0.6% 0.7% 0.7% 0.6% 0.5% 0.5%

2008년 7월부터 10개월 간 장기요양급여의 이용자 수는 12만 6천명

이나 증가하여 약 세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그 비율 또한 52.2%에서 

78.0%로 26%가까이 이용률이 증가하였다. 시설급여 비율이 줄고 재가

급여 비율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은 그동안 요양보호사 인원의 확충

과 그에 따른 재가급여 서비스 제공의 양적 증대를 보여주는 통계자

료라 분석할 수 있다.

9. 주요 문제점

(1) 관리기관의 문제점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본 사업의 

주체(관리기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할 것이나 지방정부(도 시

37) 위의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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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공법인(공단)을 설립할 것이냐에 대

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결국,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도록 결정됐다. 공

단은 본 보험의 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는 물론 보험료 부과 징수,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등의 업무를 맡게 되었다. 따라서 본 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

질적인 운영주체가 됨으로써 종래 사용하던 전산망과 전국조직 등 기

존 인프라 등을 활용할 경우 관리 운영의 효율을 기함은 물론 제반 

경비의 절약이라는 점에서 많은 실익을 갖게 되었다.

한편 보험수급자(보험수익자) 측면서 보면 요양서비스가 중앙집권적

이고 관료적이며 일편향적이 될 가능성이 많다. 본 공단의 조직이 그 

특성상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중앙 통제 방식에서 운영하였기 때문이

다. 따라서 다양성과 지역성에 기초하여 본 서비스의 특성을 살리기

가 어려워 졌다. 이러한 통합적 관료조직에서 노인요양보험의 서비스

가 결정되게 되면 대상 노인과 그 가족의 선택의 자유는 그만큼 제한

되고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의 경쟁체제도 약화되어 결국 

요양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38)

다음으로 본 공단의 지난 업무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와 상당히 거

리가 있기에 처음에는 상당한 시행착오과정이 있었다. 그것은 기존 

노인복지 업무관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무관한 지방자치단체 책임

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점만 볼 때 지방정부인 도, 시, 군의 지방자치

단체가 본 보험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견해39)도 있었

다. 따라서 본 보험의 업무관장은 주로 공단이 수행하고 지방정부가 

보조로 지도 및 감독을 할 경우 기존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던 노인복

38) 이용석(200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 보험학회지 
79, p. 182.

39)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안명옥 의원의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06.9, p.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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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템을 어떻게 하면 조화로이 운용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단 삼 주체가 긴

밀한 협조체제를 이뤄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 장기요양 심사신청자 및 요양급여(수가)의 문제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규정에서 장기요양인정의 심사를 신청

가능한 자는 노인 등으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그리

고 의료급여법 제3조 1항에 따른 수급권자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험의 심사를 신청하려면 위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연히 65세 

이상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라야 한다.40) 본 보험의 요양심사신청권

은 피보험자 중에서도 실질적 피보험자에 한하여 주어지고 있는데 이

것은 본 제도가 노인을 위한 제도로서 노인중에서도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중풍 또는 치매환자를 돌보기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험료만 납입하고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보험의 기본원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사회보

험의 기본방향에서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향후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보험에 가입한 모든 보험가입자(계약자)는 물론 장애인들

까지 본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보험의 급여종류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누어 놓고 재가

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토록하며 시설급여에는 노인요양시설급여와 노인요양공

동생활가정급여를 지급토록 하고 있다. 보험의 요양수가는 지급되는 

보험료 수준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이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아

지나 자기부담금부분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너무 높다는 문제점이 

40) 이용석(200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 보험학회지 
79, p.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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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다. 따라서 우리도 향후 일본이나 독일처럼 자기부담금을 10%41)

범위 이내로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금급여의 문제

에 있어서도 독일처럼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보험 수급자(보험수익자)에게 선택권을 준다면 수급자 입장에서 더 좋

아질 것이다.42)

(3) 재원조달 방식의 문제점

본 법 제9조 및 제40조와 58조에서 본 보험의 재원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그리고 수금자 보인의 자기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혈관성 치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상세불명의 치매
알쯔하이머병
거미막밑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형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기타 뇌혈관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파킨슨병
속발성 파킨슨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한의)

매병, 노망
졸중풍
중풍후유증
진전1
진전2

대통령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은 다음과 같다.

41) 박연희, 노인요양장기보장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원광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2) 김철주 홍성대(2007), OECD국가 노인장기요양보호체계개혁방향, 노인복지연구 

35, 한국노인복지학회 2007발표자료집, p.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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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으로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그런데 본 보험의 보험료는 국민

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이라는 산식에 의해 산출되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

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

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에 대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정부와 각각 분담하였다.43)

우리나라에서 재가급여에 있어서 요양급여의 15%, 시설급여의 경우 

20% 본인 부담토록 하였다. 정부 재정지원이 너무 적고, 본인부담이 

너무 많다.44) 이는 일본의 10%보다 높고 독일의 경우 더 높은 것이

다. 따라서 이러한 본인 부담률이 높으면 요양이 필요하더라도 이용

을 주저하게 되어 보편적 제도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문제가 있다. 그래서 향후 중앙정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재가급여

에 대한 정부지원을 증가시키고 본인 부담금은 향후 장기적인 차원에

서 낮추도록 해야할 것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은 보험료의 비중이 전체재정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제도의 재정적인 안정성은 보험료에 크게 달려

있다. 여기서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연동되어 있어서 건강보험료의 

징수수준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총 재정이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있

다.45) 보인부담금은 법정 부담률이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로 되

어 있고 차상위 저소득계층은 법정부담율을 50%를 경감해주고 있다. 

그런데, 전체노인의 약 50%이상이 소득수준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43) 위의 논문, p.121.
44) 송신섭(2008), 한국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극동사회복지저널 

4, p.101.
45) 선우덕(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기 지속적 유지방안, 보건복지포럼 2008
년 1월자,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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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현실에서 경감대상자의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서비스이용의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4) 수급절차(서비스 이용절차)의 문제점

본 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누구든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

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 보험의 급여를 받기 위해 먼저 장기요양 

심사를 신청하고 이에 대해 공단은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조사하고 그

에 따른 등급을 판정하여 당해 등급에 해당될 때 인정서를 송부하여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장기요양보험

법 제도의 전달체계는 비체계적 비전문적이며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고 서비스 제공이 중복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46) 이런 수급절차 

과정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공단과 지방정부는 수급절차상 불만

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수급에 필요한 충분한 의료진(의

사, 한의사, 간호사 등) 확보와 장기요양 판정에 대한 엄격하고 체계

적인 등급규정, 그리고 요양수급권자의 권리보호 위한 의견진술의 기

회 및 재심절차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47)

(5) 요양기관의 문제점

본 법에서 요양기관이라 함은 보험 수급자에게 보험서비스(현물급

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하며 이것은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과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나누어진다. 그런

데 무엇보다 본 보험의 원활한 보험서비스를 제반 시설확보가 중요하

46) 송신섭(2008), 위의 논문, p.101.
47) 이용석(200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 보험학회지 

79, p.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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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본법 제31조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

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고 제32조 제1항에서 본 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

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이런 기관들이 지정 또는 신고에 의해 설

립되는 기관들이므로 해당 기관들이 난립할 경우 예상치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지방정부의 단체장은 적정 수의 요양기관

이 설립되어 보험 수급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청사진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기관난립으로 인한 문제점

을 야기 시켜서는 안된다.48) 또한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복지재

단(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부정한 연합과 부패의 연결고리가 생기지 

않도록 감사기관과 보건복지부의 감독 및 지원이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

(6) 요양보호사 수급문제

2009년 4월 말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자격 신규 취득자는 13세에서 

89세까지 넓게분포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46만명에 달한다. 상당수가 

자격만 취득한‘서류상 요양보호사’이거나 가족 중 1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노인을 직접 봉양하면서 월 30만~40만원을 받는 이른

바 ‘며느리 요양보호사’다.49) 반면, 요양급여이용대상자는 2009년 5월 

기준 25만 9,456명으로50) 이용대상자보다 요양보호사 자격인력이 두 

배에 좀 못 미치고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인력은 짧은 

시간 사이에 늘어난 것으로 그 실력이나 경력에 있어 성숙하지 못한 

48) 위의 논문, p.189.
49) 서울신문 2009년 6월 30일자 기획연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 65세이상 26만명 수
혜, 노인복지 기틀마련’.

50) 서울신문 2009년 6월 30일자 기획연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 65세이상 26만명 수
혜, 노인복지 기틀마련’.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대상자 그래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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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으로 질적 저하가 우려되며,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자격 취득 인력이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수치로 

요양보호사 공급이 계속될 경우 인력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심각한 취

업난이 발생할 우려가 크며 실제 요양현장에서 종사자의 처우가 하향 

조정되었으며 요양서비스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큰 실정이

다. 또한 경쟁적으로 난립하는 교육기관들의 행태는 양질의 요양보호

사를 양성하는데 그리 바람직하지 못하다.51) 요양급여 이용 수요량과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인원의 공급량을 계획적 혹은 중장기적으로 내

다보아 요양보호사(전문인력) 인력의 낭비 및 부족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자격인력의 질 저하의 우려를 감소시키기 위해 

자격 취득절차 간 생길 수 있는 도덕적 해이나 부패문제를 단절과 제

대로 된 교육이수와 배출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병원과 요양보호사 인력관리기관의 유기적 협력아래 

요양보호사 임무수행 간 생길 수 있는 업무나태와 서비스 수혜자와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어야겠다. 이를 위해 요양보호사에게만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의 의무와 마인드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서비스 수혜자

(노인)들에게도 요양보호사를 대하는 철저한 교육과 마인드를 잘 심어

주어야 한다.

(7) 국민적 인지

2009년 초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전국 19~70새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 절반이 넘는 53%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모른다”고 응답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65세 미만이라도 뇌졸중,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조사 대상자의 72.4%는 ‘65세 

51) 김준환(2009),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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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노인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었다.52) 이는 국민 절

반이 아직 장기요양보험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 조사에서 국민 상당수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는 동시에 확대 발전을 기대하고 있어서 인지도가 낮은 

현재 제도의 발전과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할 필요가 있다.

52) 노년시대신문 2009년 6월 11일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년을 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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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평가방법론
1

이상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분석대상은 ‘적용대상, 운영방식, 재원

조달, 수급절차’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가 노인장기요양보

험법을 객관적 평가지수에 기반해 주요국의 관련법과 비교하는 작업

의 시초에 해당하기에 영역 항목 세부항목의 내용은 평가지수 구성

의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각국의 관련법 실태를 파악 및 평가하는 

가운데 수정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세부항목이 설정된 후 각 항목별 

평가방법을 규정하면,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평가값을 산

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대상’ 항목 중 ‘관리기관’ 

세부항목의 내용에서 노인인구 수요자 중심을 바탕으로 평가한다고 

가정하면, 노인인구 수요자 욕구반영이 유리한 관리기관 구성에 관한 

전반적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해당 법률의 유무를 확인해야 하고, 

구체적 법률이 확인될 경우 시스템의 운영에 관심을 갖어야 한다. 시

스템의 운영대상이 전체수요를 어느 정도 감당하는지에 대한 시스템 

크기의 ‘적정도’ 분석과 운영상 ‘효율성’ 및 ‘고객만족도’ 분석이 그 

구체적 내용이 될 수 있다. 본 평가지수가 사회복지부분에 맞춰져 있

음을 상기할 때53), 운영상의 ‘효율성’ 보다는 ‘고객만족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 같은 평가단계를 정리해 표로 정리

하면 <그림-3>과 같다.

53)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적 효율성” 보다 “사회적 형평성”을 바탕으로 개발된다는 
전제하에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는 단기적 차원의 시스템에 대한 비용 편익분석

에 앞서 “중 장기적 차원의 고객만족도”와 같은 분석이 우선시 되어질 필요가 있
다(Kyonn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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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 평가지수 세부항목 분석단계54)

1단계
법률내용의 존재 

유무

3단계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2단계
시스템 크기의 

적정도

2

분석단계의 순서가 정해지면, 평가방법을 위한 구체적 수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적용대상’ 부분의 세부항목 내용에서 ‘관리기관’를 

택해, ‘노인인구 수요중심 서비스 제공’을 하나의 평가변수로 삼을 경

우, <그림-3>에서 제시한 분석단계에 의하면 1단계로 노인인구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법률 또는 조항내용 존재유무’를 확인해야 하고, 2단

계로 관련 법률 또는 조항이 존재할 경우, 해당 법률 또는 조항을 바

탕으로 실행되고 있는 시스템이 목표로 삼은 노인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적정도’를 분석해야 한다. 3단계로 해

당 노인들이 ‘각종 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어

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3단계 분석을 적용해 다음과 같은 함수를 만

들 수 있다.

54) 견진만(2009), 국가경쟁력 평가문제에 대한 소고, 한국국정연구 27(1),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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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8> 평가항목과 세부평가항목 및 변수와의 관계55)

α= a +bX1Y1Z1 +cX2Y2Z2 +dX3Y3Z3 +...

α: 평가항목(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 a: 상수(전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 평
가지수내 평가항목 가중치) b c d: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예. b는 
‘관리기관’에 대한 ‘수요중심 서비스 제공여부’ 항목의 가중치)

X: 법률내용의 존재유무를 나타내는 변수(예. X1은 ‘수요중심 서비스 제공여부’
에 관련한 ‘관리기관’ 법률 또는 조항내용의 유무)

Y: 시스템 크기의 적정도(예. Y1은 해당 시스템 크기의 적정도)
Z: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예. Z1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할 때 각 변수의 척도를 어떻게 선정하는

지는 평가점수 산출의 핵심에 해당된다. 그 구체적 척도의 개발은 후

속연구에서 진행되어야 하겠으나 본 연구에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변수내용을 고려할 때 X1는 법률 또는 조항의 존재유무로 

존재할 경우 1, 존재하지 않을 경우 0의 숫자를 사용할 수 있다.가령, 

‘수요중심 서비스 제공여부’에 관련한 ‘관리기관’ 법률 또는 조항내용

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0이 기입되는데, 이러한 경우 법률부재로 인

해 해당 시스템과 서비스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기에 수식의 

논리적 타당성이 입증된다. 만약, ‘수요중심 서비스 제공여부’에 관련

한 ‘관리기관’의 법률 또한 조항내용의 기준이 ‘관련기관의 다양성’과 

‘관련기관 운영과 평가주체의 분리여부’ 2개로 나뉜다면, 각각의 법률

조항 유무를 분석해 0.5점씩 점수를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두 조

건을 다 충족시키면 1.0을, 어느 한 조건만 충족하면 0.5점을, 두 조건 

다 충족시키지 못하면 0점을 부여할 수 있다.

‘수요중심 서비스 제공여부’에 관련한 ‘관리기관’ 법률 또는 조항내

용이 존재할 경우 해당 시스템 크기의 적정도가 곱해지는데 구체적 

55) 견진만(2009), 위의 논문,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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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은 1+(해당 서비스를 받는 노인인구의 수/해당 시스템의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인구의 수)로 이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 노인장

기요양보험 시스템의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인구의 수가 1,000명인데 

실제로 서비스를 받는 노인의 수가 300명이라면 수식에 따른 계산은 

1+300/1,000 으로 값은 1.3이 된다. 따라서 X1값은 노인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기관’부분의 법률 또는 조항이 존재할 경우이기에 1

이고 Y1는 1.3으로 X1Y1의 값은 1.3이다.

한국에 ‘수요중심 서비스 제공여부’와 관련한 ‘관리기관’ 법률 또는 

조항이 존재하고 해당 시스템의 크기에 대한 적정도가 1.3일 경우, 마

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고려되어져

야 한다. 고객만족도에 대한 특별한 가중치를 두지 않을 경우 해당 

변수인 Z1값의 범위는 최소값 1에서 최대값 1.5로 잡을 수 있다. 이때 

Z1값은 1+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에 대한 평균 고객만족도(최소값 0

에서 최대값 0.5의 척도로 변환된 값)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설문

을 통해 한국에서 실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

족도를 조사했더니 10점 척도에서 평균 8점이 나왔다면 Z1값은 

1+8*0.05으로 1.4가 된다. 따라서 한국의 ‘수요중심 서비스 제공여부’

에 관련한 ‘관리기관’ 법률 또는 조항에 대한 평가값 X1Y1Z1은 

1*1.3*1.4로 1.82가 되고, 여기에 가중치 b가 곱해져 최종 평가값이 산

출된다. 그런데, 평가자 또는 평가기관의 판단에 따라 그룹홈 서비스

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해당 법률의 존재유무나 시스템 크기의 적합도 

보다 비중있게 고려해 평가 값에 반영할 경우 Z1값의 최대값 설정은 

0.5 이상이 될 수 있다.

이상 세부평가항목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수요중심 서비스 제공여

부’에 관련한 ‘관리기관’ 법률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의 bX1Y1Z1 

계산식이 위와 같이 성립할 경우, 다른 변수인 cX2Y2Z2와 dX3Y3Z3 

변의 값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되어질 것이다. 가령, 한국의 ‘노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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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요양보험’에 속하는 변수로 ‘적용대상’ 외에 ‘운영방식, 재원조달, 

수급절차’를 각각 변수로 설정한 후, 해당 법률 또는 조항내용의 존재

유무, 시스템 크기의 적정도,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조사해 각 

변수에 대한 가중치를 두지 않고 평가점수를 산출한 결과, 각각 1.82, 

1.53, 1.27점이 나왔다고 하자. 이 경우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세

부평가항목 점수는 각 변수 값의 합인 4.62가 된다.56)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나온 최종점수는 해당 국가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의 발전정도

를 나타내며 각 국가 간 비교를 통해 하나의 국가경쟁력 지표로 삼을 

수 있다.

3

주요국가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유형을 분류할 때, 영국 및 북

유럽(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재원을 조세에 의해 충당하는 

‘조세방식’으로, 미국은 ‘민간보험’으로, 일본과 독일은 ‘보험방식’으로 

분류한다(박 인, 2008, p. 9). 따라서, ‘보험방식’을 따르고 있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비교 대상으로 독일과 일본의 관련법을 채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론, 사회발달의 정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와 같은 노인복지법제의 형성역사가 한국의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점을 인정하나 해당법률의 경우 주요쟁점사항을 

다루는 조항내용의 존재유무를 상호비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앞으

로 해당법률의 개정작업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시발점으로 후속연구

에서 위 세부평가단계에서 언급한 ‘시스템 크기의 적정도’와 ‘서비스

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측정해 제도화 수준을 비교 평가한다면, 본 

연구에서 단순 법률조항만을 비교함으로 발생하는 논의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56) 각 변수의 최고값은 3점이므로 4가지 변수로 구성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 평가
항목의 최고점수는 12(3*4)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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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제2장 제3절에서 언급한 주요 문제점의 7항목(관리기관, 

장기요양심사 신청자, 재원조달, 수급절차, 요양기관, 요양보호사, 국

민적 인지) 중 비교국가의 관련법률 내용과의 비교를 통해 개선방안

을 찾는데 효과적일 수 있는 항목은 ‘관리기관, 장기요양심사 신청자, 

수급절차, 요양기관’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재원조달, 요양보호사, 

국민적 인지’ 부분은 ‘법률내용의 존재유무’의 확인만으로 법제의 적

정성을 판단하기에 많은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실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혜대상자의 만족도와 연관지어 분석해

야 비교평가의 취지가 산다고 본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나머지 

네 항목인 ‘관리기관, 장기요양심사 신청자, 수급절차, 요양기관’을 독

일과 일본의 관련법률 조항과 비교해 평가하고자 한다.

1. ‘관리기관’ 관련 내용

 우선,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관리기관’관련 조항은 제9

장 관리운영기관에 나와 있다. 그 구체적 조항은 제48조에서 제54조

인 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8조는 ‘관리운영기관 등’에 관한 조항

을 다루고 있다. “제48조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

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2. 장기요양보험

료의 부과 징수 3. 신청인에 대한 조사 4.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5.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

획서의 제공 6.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7. 수급자에 대한 정보

제공 안내 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8. 재

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9. 장기

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10.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

보 11. 노인성질환예방사업 12.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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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등 13.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

한 업무 국민건강보험법 제16조에 따른 공단의 정관은 장기요양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기재한다. 1. 장기요양보

험료 2. 장기요양급여 3.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예산 및 결산 4.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상의 제48조 제1항에서 장기요양사

업의 관리운영기관을 공단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관련 업무를 제3

항에서 공단의 정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어서 제49조에서는 ‘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을 제50조에서

는 ‘장기요양사업의 회계’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제49조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두

는 조직 등을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등과 구분하여 따로 두

어야 한다. 다만,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 징수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 공단은 장기요양사업

에 대하여 독립회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공단은 장기요양사

업 중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정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구분하여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상의 제49조와 제50조에서 ‘공단의 조직, 회계 및 운영’이 건강보험

사업과 구분해야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51조에서는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을 제52조에서는 ‘등급

판정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30조 및 제36조는 이 법에 

따른 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및 준비금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제52조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

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를 둔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시 군 구 단위로 설치한다. 다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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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 군 구에 2 이상의 등급판정위원회

를 설치하거나 2 이상의 시 군 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

회를 설치할 수 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

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추천

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법 에 따른 의료인 2.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시 군 구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이상의 조항 

중 ‘등급판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련한 각 주체의 고른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등급판정의 공정성을 확

보하려 하고 있다.

끝으로 제53조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제54조는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평가’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제53조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

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2 

이상의 시 군 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때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등급판정위원회 회

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등급판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 공단은 장기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 평가하

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단은 장

기요양기관이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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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상에서 ‘장기요양급

여의 관리 평가’를 운영주체인 ‘공단’에 맡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운

영 및 관리 평가를 한 조직에 집중시키는 것은 평가의 공정성을 확

보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독

일과 일본의 관련법률 조항과 비교하는 제4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장기요양심사 신청자’ 관련 내용

‘장기요양심사 신청자’와 관련한 조항은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로 

제12조는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에 관해, 제13조는 ‘장기요양인정

의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다. “제12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의료급여수급권

자”라 한다) 제13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단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

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

(이하 “의사소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

소견서는 공단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

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 비용부담방법 발급자의 범위,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상의 내용에서 장기요

양보험의 수혜대상을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제4장에서 독일과 일본의 관련법률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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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비교를 통해 ‘수혜대상의 한정범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어서 제14조에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에 대한 구체적 사

항을 제15조에서는 ‘등급판정 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14조 공단은 제13조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

운 경우 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

을 요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심신상태 2.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일시, 장소 및 조사를 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단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사를 

의뢰받은 시 군 구는 조사를 완료한 때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사를 의뢰받은 시 군 구는 지체 없이 공단에 조사결과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 공단은 제14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52

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

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

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

급자”라 한다)로 판정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

판정을 하는 때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

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상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와 

‘등급판정 등’에 관한 내용 중 제12조는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에

서 수혜대상자로 제한하고 있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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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역시, 제4장에서 독일과 일본의 

관련 법률조항 내용과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3. ‘수급절차’ 관련 내용

‘수급절차’ 관련 조항은 제16조에서 제22조까지 나타나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6조(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등급판

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심의 및 

등급판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 및 대리인에게 그 내

용 사유 및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장기요양인정서) 공

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

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등급 2. 장기요양급여

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자

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단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도

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공단

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 장기요양급여를 원활

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표준장기

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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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공단은 장기요양인

정서를 작성할 경우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하는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및 생활환경 2.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선택 3.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현황 제19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의 

유효기간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 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수급자는 제19조에 따른 장기요

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고자 하

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장기요양

인정의 갱신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

자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절차에 관하여 준

용한다. 제2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 정신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

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

급의 변경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를 대리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관할 지역 안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제1

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대

리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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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를 대리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요양기관’ 관련 내용

‘요양기관’과 관련한 조항은 제31조에서 제37조까지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 군수 구

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

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

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

다.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제23조제1항제1호

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 전단

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본

다.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 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

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에 관한 변경) 장

기요양기관은 시설 및 인력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을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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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

체 없이 변경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

택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

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

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게

시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

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

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기요양기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

요양급여의 제공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

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명세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식 등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 신고) 장기요양

기관은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

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인근지역에 대체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등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때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철회를 

권고하거나 그 밖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

청장은 노인복지법 제43조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장기요양기

관이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사업정지 또는 폐지 

명령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단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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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

야 한다.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시장 군수 구청장

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

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

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5조제1항

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5. 제60조 및 제

61조에 따른 질문 검사 및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하거나 거

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

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

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 감독

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

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공단에 지정취소의 명세를 통보하여야 한

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

쇄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쇄명령을 하여

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제32

조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영

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공단에 그 내용을 통보하

여야 한다. 폐쇄명령을 받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장기

요양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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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다시 지정받거나 신고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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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비교평가
1 ‘ ’ 

제3장 제3절 평가항목 내용에서 전술한 바,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의 관리기관 관련 내용은 제48조에서 제54조까지 걸쳐있다. 제2장 

제3절 관리기관 관련 문제점에서 언급했듯, 본 조항의 내용은 사업의 

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도록 결정하고(제48조) 그에 따른 ‘조

직(제49조), 회계(제50조), 운영(제53조) 및 관리 평가(제54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 보

험의 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는 

물론 보험료 부과 징수,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등의 업무를 

맡게 되어있다. 그러나 중앙통제 방식의 운영은 보험수급자(보험수익

자) 중심으로 볼 때, 요양서비스가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이며 일편

향적’이 될 개연성이 큼을 지적했다.

그 이외에 본 공단의 지난 업무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와 상당히 

거리가 있기에 ‘도, 시, 군’의 지방자치단체가 본 보험을 운영하는 것

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전술한 바, 본 보험의 

‘업무관장은 주로 공단이 수행하고 지방정부가 보조로 지도 및 감독’

을 할 경우 기존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던 노인복지시스템을 어떻게 효

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궁극적으로 중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단 삼 주체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

루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현행 법률조항은 ‘장기요양

급여의 관리 평가’를 운영주체인 ‘공단’에 맡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운영 관리’와 ‘평가’ 주체를 분리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상의 내용을 독일의 ‘수발보험법’과 일본의 ‘개

호보험법’의 관련조항과 비교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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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의 ‘수발보험법’ 관련 조항

실제로, 독일의 ‘수발보험법’의 경우 관리기관에 관한 내용을 ‘제5장 

조직’의 제1절 ‘요양보험의 관리운영주체’에 담고 있는데, 다음의 제

46조 ‘요양보험조합’과 제47조 ‘정관’이 그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6조 요양보험의 관리운영주체는 요

양보험조합이다. 모든 의료보험조합(사회법전 제4조 제2항)에는 요양

보험조합이 설립된다. 선원보험조합의 경우 요양보험은 특별부서인 

선원요양보험조합에서 담당한다. 선원요양조합의 수입과 지출은 특

별회계로 운영된다. 그 자금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광부사회보

험의 보험가입자를 위한 요양보험은 연방광부사회보험이 이를 시행

한다. 요양보험조합은 자치권을 가진 공법인이다. 요양보험조합이 

설립된 의료보험조합의 기관은 요양보험조합의 기관이 된다. 요양보

험조합 취업자의 사용자(고용주)는 요양보험조합이 설립된 의료보험

조합이다. 본 법의 집행에는 사회법전 제10권 제1장이 준용된다. 

본 법으로 인하여 의료보험조합에 발생하는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비

는 급여비와 보험료수입 평균치의 100분의 3.5를 요양보험조합이 지

불한다. 제1문에 따라 지불하게되는 모든 의료보험조합의 관리비총

액은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보험료 수입/급여비 지급)에 따라 의료보

험조합에 분배한다. 의료보험조합총연합회는 관리비 분배에 관한 상

세한 사항을 정한다. 사회법전 제5권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

밖에 요양보험조합은 의료보험의료진료비용의 100분의 50을 부담한

다. 사용자가 사회법전 제5권 제147조 제2항에 따라 기업의료보험조

합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요양보험조합이 기업의료보험조합에 

지불하는 인건비는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요양보험의 관리비는 본 

법의 발효 후 1년이 경과된 후 심사되어야 한다. 연방보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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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은 연방회의의 동의를 받은 후 법규명령으로 관리비 지불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제3항 제6문에 따른 관리비 심사

가 관리비지불액을 다시 정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관리비 

지불액을 다시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의료보험조합이 통합, 

해산 및 폐쇄되는 경우, 그 의료보험조합에 설립된 요양보험조합에 

대하여 사회법전 제5권 제143조 내지 제172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요양보험조합의 감독은 의료보험조합의 감독관청이 이를 행한다. 

연방보험청과 주의 사회보험관할최고관청은 적어도 5년에 한번 자기

의 감독 하에 있는 요양보험조합의 사업, 회계 및 운영을 심사하여

야 한다. 연방보건 사회보장성과 주의 사회보험관할최고관청은 각

각 자기의 직접감독 하에 있는 요양보험조합의 심사를 그를 독립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법상의 심사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심사는 

사업운영전반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심사는 합법성의 심사와 경제

성의 심사를 포함한다. 요양보험조합은 요구가 있으면 심사에 필요

한 모든 자료를 제시하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회법전 제5권 

제274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47조 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요양보험조합의 명칭과 소재지 2. 요양

보험조합의 관할구역 및 가입자 3. 보험료의 만기일과 지불 4. 기관

의 권리와 의무 5. 대표자회의의 의결의 종류 6. 요양보험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원에 대한 보상 7. 각 년도의 운영 회계심사 및 각 회

계연도 회계의 승인 8. 이의신청부서의 구성과 소재지 9. 공고방법 

정관과 그의 개정은 요양보험조합이 설립된 의료보험조합의 정관

을 승인하는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7a조(보건분야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기 위한 부서) 사회법전 제197a조를 준용한다. 사회법

전 제197a조 제1항의 부서가 요양보험조합, 주 요양보험조합연합회 

및 요양보험조합연방연합회의 보건분야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부서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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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은 ‘요양보험조합’이 수발보험법의 

주체로 명시되어 있고, 그에 따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구체

화함으로써 각 단체 간의 협조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수발보험’ 관리주체인 ‘요양보험조합’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별

도의 부서에 맡김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8조 공동책임에 관한 조항, 제9조 주의 임무, 제10조 연방의 

임무에서 ‘요양보험조합’ 뿐 아니라 각 단체가 전 방위적으로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8조 국

민의 요양은 사회전체의 임무이다 주, 시 읍 면, 요양시설 및 요

양보험조합은 기능성 있고, 지역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현장 중심이

고, 또한 상호 잘 조정된 국민의 통원요양 또는 입원요양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진의 참여 하에 서로 긴밀히 협조한다. 그들은 또 필요한 

요양구조의 확충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그것은 특히 새로운 형

태의 부분적 입원요양과 단기요양을 통하여 재가요양 또는 입원요양

을 보충할 때, 또 의과적 재활을 보충하는 요양을 제공할 때에 그러

하다. 그들은 그 뿐만 아니라 직업요양인, 명예직요양인 또는 가족구

성원, 이웃 및 자원봉사자들이 인간적으로 요양하고 돌보도록 지원

장려함으로써 상부상조와 상생의 새로운 문화를 이룩하도록 노력한

다. 요양보험조합연방연합회는 요양보험 조정기금으로부터 매년 500

만 유로를 지출하여 요양보험의 지속적 발전, 특히 요양 필요자를 위

한 질 좋은 새로운 형태의 요양행위의 발전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시

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또 요양제공자와 합의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시범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어느 한 지역을 우선적, 시범적

으로 선택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의 인건비 예산 및 요양 필요자를 위

한 새로운 주거개념 등에 관하여 시험해야 한다. 시범사업을 합의하

고 시행하는데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본법 제7장의 규정 및 제36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요양급여를 받게되는 요양 필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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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시범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요양현금급여보다 더 많은 요양을 받

게 되어, 발생하게 되는 추가비용은 제1문에 규정된 장려금에 포함시

켜야 한다. 시범사업의 기간은 최장 5년으로 한다. 요양보험조합연방

연합회는 공통적으로 시범사업의 목표, 시행기간, 사업내용, 시행 등

에 관하여 합의한다. 이 경우 사회법전 제5권 제213조 제2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시범사업은 보건 사회보장성과 서로 의견을 조정하여

야 한다. 각 주의 재정이 관계되는 경우에는 각 주도 참여하여야 한

다. 조정기금으로부터 재정지원 될 장려금의 지급절차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요양보험조합연방연합회와 연방보험청이 정한다. 시범사업에 

대하여서는 학문적 연구와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서는 

제45c조 제4항 제6문을 준용한다. 제9조 연방의 각 주는 기능성 있고, 

경제적인 충분한 수의 요양기반확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요양시설

의 계획과 장려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주법이 정한다. 요양시설의 투

자비용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요양보험의 도입으로 인하여 

사회부조관리운영주체가 절약하게 된 금액을 그에 사용한다. 제10조 

연방보건 사회보장성에는 요양보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연방

의 관련부처, 주의 관할최고관청, 연방지방자치단체 총 연합회, 초지

역적 사회부조관리운영주체 연방사업 공동체, 의료보험조합총연합회, 

의료보험조합총연합회의 의료진, 등록된 사적의료보험조합연합회 및 

연방자원봉사요양사업공동체로 구성된다. 연방보건 사회보장성은 그 

뿐만 아니라 장애인, 사적통원서비스 및 사적 양로 요양시설의 연방

연합회를 위원회에 초청한다. 요양보험위원회는 특히 연방과 주에 

의한 본법의 시행을 상호조정하며, 공적, 사적 요양보험을 개선, 발전

시키기 위하여, 요양필요자를 기능적, 경제적으로 요양할 수 있게 하

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연방정부를 자문한다. 요양보험위원회의 위

원장직과 사무집행은 연방보건 사회보장성이 이를 담당한다. 연방

보건 사회보장성은 1997년부터 매 3년마다 요양보험의 발전상황,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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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양제도의 현황 및 요양보험문제에 관한 요양보험위원회의 권고와 

제안의 집행에 관하여 연방입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요약컨대, 독

일은 ‘요양보험조합’을 수발보험법의 주체로 하되 주와 연방정부가 적

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에 관한 

서비스가 능동적이며 다각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운영평가에 대한 부서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중앙집권식 운

영 및 평가’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 일본의 ‘개호보험법’ 관련 조항 및 비교평가

일본의 ‘개호보험법’의 경우,‘관리기관’에 관한 조항은 제1장 총칙 

중 제1조에서 제5조에 나와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노령에 따른 심신의 변화로 인한 질병 등에 의

해 요개호상태가 되어 입욕, 배설, 식사 등의 개호, 기능훈련을 비롯

하여 간호 및 요양관리, 기타 의료를 요하는자 등에 대하여 이들의 

능력에 따른 자립적인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및 복

지서비스 관련 급부를 시행하기 위하여, 국민공동연대이념에 의거하

여 개호보험제도를 설치하고, 보험급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의료 향상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호보험) 개호보험은 피보험자의 요개호 상태 또는 요개호상태

가 될 우려가 있는 상태 에 관해 필요한 보험급부를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항의 보험급부는 요개호상태의 경감과 악화 방지 또는 요개

호 상태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고, 동시에 의료와의 연계를 충

분히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험급부는 피보험자의 

심신상태, 주변환경 등에 따라 피보험자의 선택을 근거로, 적절한 보

건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를 다양한 사업자 또는 도도부현지사가 

종합적,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배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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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부 내용 및 수준은 피보험자가 요개호상태가 된 경우에도 가능

한 한 거택에서 능력별로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

려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기관) 시정촌 및 특별구는 이 법이 정한 바

에 따라 개호보험을 실시한다. 시정촌 및 특별구는 개호보험에 관

한수입 및 지출에 대해 정령(政令)으로 정한 바에 따라 특별회계를 두

어야 한다. 제4조(국민의 노력 및 의무) 국민은 스스로 요개호상태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고령에 따른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요개호상태가 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재활과 기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를 이

용함으로써 능력의 유지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은 공동연대

이념에 의거하여 개호보험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한다. 제5조(국가 및 도도부현의 책무) 국가는 개호보험사업의 운영이 

건전하고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보건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를 제

공하는 체제 확보를 위한 시책과 기타 필요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

야 한다. 도도부현은 개호보험사업이 건전하고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지도 및 적절한 원조를 하여야 한다.”

이상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 일본의 경우 본 보험을 국민공동연대

의 이념을 바탕으로 ‘시정촌 및 특별구’에서 주관해 실시하며 국가 및 

도도부현이 협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

조에서 개호보험사업의 운영이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필요한 제반조치

를 강구해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운영과 평가 주체의 분리를 

선언하고 있다. 종합해 볼 때, 독일의 ‘수발보험법’에서는 다양한 주체

가 참여하는 ‘요양보험조합’이 일본의 ‘개호보험법’에서는 ‘시정촌 및 

특별구’와 역시 다양한 주체가 연합된 형태로 ‘관리기관’를 규정하고 

있어, 주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인 한국의 중앙집권적 형태와 대비된

다. 또한 독일과 일본의 관련법 모두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운영과 

평가 주체를 분리하고 있는 점은, 이 둘의 분리 조항을 두지 않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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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독일의

수발보험법

일본의

개호보험법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

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

료급여수급권자의 자

격관리 

  2 .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 징수 

  3. 신청인에 대한 조사

  4 .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

급 판정 

  5. 장기요양인정서의 작

성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제공 

제46조(요양보험조합)  
요양보험의 관리운

영주체는 요양보험조

합이다. 모든 의료보
험조합(사회법전 제4
조 제2항)에는 요양
보험조합이 설립된다. 
선원보험조합의 경우 

요양보험은 특별부서

인 선원요양보험조합

에서 담당한다. 선원
요양조합의 수입과 지

출은 특별회계로 운

영된다. 그 자금은 별
도로 관리하여야 한

다. 광부사회보험의 보
험가입자를 위한 요

양보험은 연방광부사

회보험이 이를 시행

한다. 

제 1조(목적) 이 법은 노
령에 따른 심신의 변

화로 인한 질병 등에 

의해 요개호상태가 되

어 입욕, 배설, 식사 
등의 개호, 기능훈련
을 비롯하여 간호 및 

요양관리, 기타 의료
를 요하는 자 등에 

대하여 이들의 능력

에 따른 자립적인 일

상생활 영위에 필요

한 보건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관련 급

부를 시행하기 위하

여, 국민공동연대이념
에 의거하여 개호보

험제도를 설치하고, 보
험급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

국의 법률내용과 대비된다. 이 같은 한국의 주체 단일화관련 법률조

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에 부적합

할 뿐 아니라, 단일 주체의 정책결정 집행 및 평가에 따른 서비스의 

획일화에 따라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한국 독일 일본’의 관련법률 중 ‘관리기관’ 조항을 다음의 

표로 비교해 볼 수 있다.

<표-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중 ‘관리기관’ 관련 비교

*밑줄 친 부분은 한국 관련 조항과의 주요 차이점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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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독일의

수발보험법

일본의

개호보험법

  6. 장기요양급여의 관

리 및 평가 

  7. 수급자에 대한 정보

제공 안내 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

용지원에 관한 사항 

  8. 재가 및 시설 급여비

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9. 장기요양급여 제공내

용 확인 

  10.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11. 노인성질환예방사업 

  12. 이 법에 따른 부당이

득금의 부과 징수 등 

  13. 그 밖에 장기요양사

업과 관련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국민건강보험법

제16조에 따른 공단의 

정관은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기재한다. 

  1. 장기요양보험료 

  2. 장기요양급여 

  3. 장기요양사업에 관

한 예산 및 결산 

  요양보험조합은 자

치권을 가진 공법인

이다. 요양보험조합이 
설립된 의료보험조합

의 기관은 요양보험

조합의 기관이 된다. 
요양보험조합 취업자

의 사용자(고용주)는 
요양보험조합이 설립

된 의료보험조합이다. 
본 법의 집행에는 사

회법전 제10권 제1장
이 준용된다. 

  본 법으로 인하여 

의료보험조합에 발생

하는 인건비를 포함

한 관리비는 급여비

와 보험료수입 평균

치의 100분의 3.5를 
요양보험조합이 지불

한다. 제1문에 따라 
지불하게되는 모든 의

료보험조합의 관리비

총액은 실제로 발생

하는 비용(보험료 수
입/급여비 지급)에 따
라 의료보험조합에 분

배한다. 의료보험조합
총연합회는 관리비 분

배에 관한 상세한 사

항을 정한다. 사회법
전 제5권 제213조의 

의 보건의료 향상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개호보험) 개호
보험은 피보험자의 요

개호 상태 또는 요개

호상태가 될 우려가 

있는 상태 에 관해 필

요한 보험급부를 시행

하는 것으로 한다. 
    항의 보험급부는 요
개호상태의 경감과 악

화 방지 또는 요개호 

상태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고, 동시
에 의료와의 연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험급부
는 피보험자의 심신상

태, 주변환경 등에 따
라 피보험자의 선택을 

근거로, 적절한 보건
의료서비스 및 복지서

비스를 다양한 사업자 

또는 도도부현지사가 

종합적, 효율적으로 제
공되도록 배려하여 실

시되어야 한다. 
    제1항의 보험급부 
내용 및 수준은 피보

험자가 요개호상태가 



제 4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비교평가

90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독일의

수발보험법

일본의

개호보험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 

제49조(공단의 장기요양

사업 조직 등)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

27조에 따라 공단의 조

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 장기요양사업

을 수행하기 위하여 두

는 조직 등을 건강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등과 구분하여 따로 두

어야 한다. 다만, 제48

조 제2항 제1호 및 제2

호의 자격관리와 보험

료 부과 징수업무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장기요양사업의 

회계) 공단은 장기요

양사업에 대하여 독립

회계를 설치 운영하여

야 한다. 

  공단은 장기요양사업 

중 장기요양보험료를 재

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

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

는 사업의 재정을 구분

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규정을 적용한다. 그
밖에 요양보험조합은 

의료보험의료진료비

용의 100분의 50을 
부담한다. 사용자가 사
회법전 제5권 제147
조 제2항에 따라 기
업의료보험조합의 인

건비를 부담하는 경

우, 요양보험조합이 기
업의료보험조합에 지

불하는 인건비는 사

용자에게 제공된다. 요
양보험의 관리비는 본 

법의 발효 후 1년이 
경과된 후 심사되어

야 한다. 
  연방보건 사회보

장성은 연방회의의 동

의를 받은 후 법규명

령으로 관리비 지불

에 관한 상세한 사항

을 규정하고 또한 제

3항 제6문에 따른 관
리비 심사가 관리비

지불액을 다시 정하

는 것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관리비 지
불액을 다시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의료보험조합이 통

합, 해산 및 폐쇄되

된 경우에도 가능한 

한 거택에서 능력별로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

려하여야 한다. 
제 3조(관리기관) 시정
촌 및 특별구는 이 법

이 정한 바에 따라 개

호보험을 실시한다.
    시정촌 및 특별구는 
개호보험에 관한수입 

및 지출에 대해 정령

(政令)으로 정한 바에 
따라 특별회계를 두어

야 한다. 
제 4조(국민의 노력 및 
의무) 국민은 스스로 
요개호상태가 되는 것

을 예방하기 위해 고

령에 따른 심신의 변

화를 자각하여 항상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요개호상태가 된 경우

에도 적극적으로 재활

과 기타 적절한 보건

의료서비스 및 복지서

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능력의 유지향상에 노

력하여야 한다. 
    국민은 공동연대이
념에 의거하여 개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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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관리운영에 필요

한 재정은 구분하여 운

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1조(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

보험법 제30조 및 제

36조는 이 법에 따른 

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및 준비금에 관하여 준

용한다. 이 경우 “보험

급여”는 “장기요양급여”

로 본다.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를 둔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시 군 구 단위로 설

치한다. 다만,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 군 구에 2 이상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

치하거나 2 이상의 시

군 구를 통합하여 하

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위

는 경우, 그 의료보
험조합에 설립된 요

양보험조합에 대하여 

사회법전 제5권 제143
조 내지 제172조의 규
정이 준용된다. 

  요양보험조합의 감

독은 의료보험조합의 

감독관청이 이를 행

한다. 연방보험청과 주
의 사회보험관할최고

관청은 적어도 5년에 
한번 자기의 감독 하

에 있는 요양보험조

합의 사업, 회계 및 
운영을 심사하여야 한

다. 연방보건 사회보

장성과 주의 사회보

험관할최고관청은 각

각 자기의 직접감독 

하에 있는 요양보험

조합의 심사를 그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법상의 심사

기관에 위임할 수 있

다. 심사는 사업운영
전반에 대하여 하여

야 한다. 심사는 합
법성의 심사와 경제

성의 심사를 포함한

다. 요양보험조합은 요
구가 있으면 심사에 

험사업에 필요한 비용

을 공평하게 부담하도

록 한다. 
제 5조(국가 및 도도부
현의 책무) 국가는 개
호보험사업의 운영이 

건전하고 원활하게 실

시되도록, 보건의료서
비스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 확보를 

위한 시책과 기타 필

요한 제반 조치를 강

구하여야 한다. 
    도도부현은 개호보
험사업이 건전하고 원

활하게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지도 및 적절한 

원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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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

촉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각

각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법 에 따른 의

료인 

  2.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

른 사회복지사 

  3. 시 군 구 소속 공

무원 

  4. 그 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의 임기는 3년으로 한

다. 다만, 공무원인 위

원의 임기는 재임기간

으로 한다.

제53조(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등급판정위원

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시장 군수 구청장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시하고, 정보를 제
공하여야 한다. 사회
법전 제5권 제274조 
제2항과 제3항을 준
용한다. 
제47조(정관) 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요양보험조합의 명
칭과 소재지 

  2. 요양보험조합의 관
할구역 및 가입자 

  3. 보험료의 만기일과 
지불 

  4. 기관의 권리와 의무 
  5. 대표자회의의 의
결의 종류 

  6. 요양보험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원에 대

한 보상 

  7. 각 년도의 운영
회계심사 및 각 회

계연도 회계의 승인 
  8. 이의신청부서의 구
성과 소재지 

  9. 공고방법 
  정관과 그의 개정

은 요양보험조합이 설

립된 의료보험조합의 

정관을 승인하는 관

청의 승인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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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

라 2 이상의 시 군

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

치하는 때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동으

로 위촉한다. 

  등급판정위원회 회의

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

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이 법에 정한 것 외

에 등급판정위원회의 구

성 운영,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 평가)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

는 장기요양급여 내용

을 지속적으로 관리

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

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이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

한다. 
제47a조(보건분야의 잘
못된 행동을 바로 잡

기 위한 부서) 사회
법전 제197a조를 준
용한다. 사회법전 제
197a조 제1항의 부서
가 요양보험조합, 주 
요양보험조합연합회 

및 요양보험조합연방

연합회의 보건분야

의 잘못된 행동을 바

로잡기 위한 부서 가 

된다. 
제 8조(공동책임에 관한 
조항) 국민의 요양

은 사회전체의 임무

이다 

  주, 시 읍 면, 요
양시설 및 요양보험

조합은 기능성 있고, 
지역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현장 중심이고, 
또한 상호 잘 조정된 

국민의 통원요양 또

는 입원요양을 보장

하기 위하여 의료진

의 참여 하에 서로 

긴밀히 협조한다. 그
들은 또 필요한 요양

구조의 확충과 발전

을 위하여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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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

양급여를 제공하였는

지를 평가한 후 그 결

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장기요

양급여 제공내용의 평

가 방법 및 평가 결과

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그것은 특히 새로운 

형태의 부분적 입원

요양과 단기요양을 통

하여 재가요양 또는 

입원요양을 보충할 

때, 또 의과적 재활
을 보충하는 요양을 

제공할 때에 그러하

다. 그들은 그 뿐만 
아니라 직업요양인, 명
예직요양인 또는 가

족구성원, 이웃 및 자
원봉사자들이 인간적

으로 요양하고 돌보

도록 지원 장려함으

로써 상부상조와 상

생의 새로운 문화를 

이룩하도록 노력한다. 
  요양보험조합연방

연합회는 요양보험 조

정기금으로부터 매년 

500만 유로를 지출하
여 요양보험의 지속

적 발전, 특히 요양 
필요자를 위한 질 좋

은 새로운 형태의 요

양행위의 발전을 위

하여 공통적으로 시

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또 요양제공
자와 합의할 수 있

다. 그와 같은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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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행하는데 있

어서, 어느 한 지역
을 우선적, 시범적으
로 선택하여 여러 가

지 가능성의 인건비 

예산 및 요양 필요자

를 위한 새로운 주거

개념 등에 관하여 시

험해야 한다. 시범사
업을 합의하고 시행

하는데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본법 제7장
의 규정 및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

을 수 있다. 요양급
여를 받게 되는 요양 

필요자에게 시범사업

을 시행함으로써 요

양현금급여보다 더 많

은 요양을 받게 되

어, 발생하게 되는 추
가비용은 제1문에 규
정된 장려금에 포함

시켜야 한다. 시범사
업의 기간은 최장 5
년으로 한다. 요양보
험조합연방연합회는 

공통적으로 시범사업

의 목표, 시행기간, 
사업내용, 시행 등에 
관하여 합의한다. 이 
경우 사회법전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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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 제2항의 규
정을 준용한다. 시범
사업은 보건 사회보

장성과 서로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각 
주의 재정이 관계되

는 경우에는 각 주도 

참여하여야 한다. 조
정기금으로부터 재정

지원 될 장려금의 지

급절차에 관한 상세

한 사항은 요양보험

조합연방연합회와 연

방보험청이 정한다. 
시범사업에 대하여서

는 학문적 연구와 평

가가 수반되어야 한

다. 이에 관하여서는 
제45c조 제4항 제6문
을 준용한다.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독일의 ‘수발보험법’, 일본의 ‘개호보

험법’의 ‘관리기관’부분을 주체의 다양성 또는 연합성 및 운영과 평가

주체의 분리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보험법은 관련 법률 및 조항

이 존재하지 않기에 0점을, 독일과 일본의 보험법은 각각의 해당 내

용이 존재하기에 1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단, 독일과 일본의 관련 조항

이 서로 다른 주체(독일-요양보험조합/일본-시정촌 및 특별구)를 바탕

으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에 몇 점을 상대점수로 줄 것인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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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는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 이는 제3장 제2절의 평가방법 중 1단

계인 ‘법률 또는 조항의 존재유무’에 따른 점수산출에 따른 것이다. 2

단계인 ‘시스템 크기의 적정도’와 3단계인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

도’는 한국의 경우 1단계에서 0점을 받았기에 평가할 필요가 없으며, 

앞으로 법률개정을 통한 관련 조항 마련이 이루어질 경우 재평가 되

어져야 한다. ‘관리기관’관련 조항을 한국, 독일, 일본의 관련법률 중

심으로 비교한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0> ‘관리기관’ 평가항목과 비교점수

대 상 

항 목

관리주체의 다양성 

또는 연합성

운영주체와 

평가주체 분리

점수

합계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0.0 0.0 0.0

독일 ‘수발보험법’ 0.5 0.5 1.0

일본 ‘개호보험법’ 0.5 0.5 1.0

2 ‘ ’ 

제3장 제3절 평가항목 내용에서 전술한 바,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의 장기요양 심사신청자 관련 조항은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이다. 

제12조는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을, 제13조는 ‘장기요양인정의 신

청’을, 제14조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제15조는 ‘등급판정’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 제3절 장기요양 심사신청자 관련 문제점에서 

언급했듯이 본 보험의 요양심사 신청권은 피보험자 중에서도 실질적 

피보험자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에 한

하여 주어지고 있는데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험료만 납입하

고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보험의 기본원리에 어긋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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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다음에서 일본의 ‘개호보험법’과 독일의 ‘수발보험법’ 관

련조항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1. 일본의 ‘개호보험법’ 관련 조항

일본 ‘개호보험법’서는 제10조 ‘자격취득의 시기’와 제27조 ‘요개호

인정’에서 심사신청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전조의 규정에 의해 해당 시정촌이 실시하는 개

호보험의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 중 1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그 자격

을 취득한다. 1. 해당 시정촌 구역내에 거주하는 의료보험가입자가 44

세가 된 때 2. 44세이상 65세미만의 의료보험가입자 또는 65세이상인 

자가 해당 시정촌 구역내에 거주하게 된 때 3. 해당 시정촌 구역내에 

거주하는 44세이상 65세미만인 자가 의료보험가입자가 된 때 4. 해당 

시정촌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의료보험가입자를 제외한다)가 65세가 

된 때 제27조 요개호인정을 받고자하는 피보험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의거하여, 신청서에 피보험자증을 첨부하여 시정촌에 신청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의거

하여,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지정거택개호지원사업자 또는 개호보험

시설(이하 이 조항 및 제32조 제1항에서 지정거택개호지원사업자등

이라 한다)에 신청 관련 절차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정촌은 전

항의 신청이 있을 때,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신청한 피보험자을 면접

하게 하고, 심신상황과 주변환경,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게 한다. 이 경우, 시정촌은 해당 조사를 지정거택개호

지원사업자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받은 지정거택개호지원사업자등은 제7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개호

지원전문원과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자에게 위탁 관련 조사를 

실시하게 한다.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지정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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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지원사업자등의 임원 또는 전항의 개호지원전문원이나 그밖에 후

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자 또는 이러한 직책에 있던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 업무에 관해 알게 된 개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해 위탁을 받은 지정거택개호지원사업

자등의 임원 또는 제3항의 개호지원전문원, 그밖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자로 위탁업무에 종사한 자는 형법(1907년 법률 제45호)과 기타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서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간주한다. 시정촌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 신청한 피보험자의 

주치의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의 원인인 질병 또

는 부상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구한다. 단, 피보험자에게 주치의가 

없거나 해당 의견을 구하기 곤란할 때에는 시정촌이 피보험자에 대하

여 지정한 의사 또는 해당 직원 중 의사의 진단을 받으라고 명할 수 

있다. 시정촌은 제2항의 조사 결과, 전항의 주치의 의견 또는 지정

한 의사나 해당 직원이자 의사의 진단 결과,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사항을 인정심사회에 통지하고, 피보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언급한 피보험자 구분에 따라 각호에서 정한 사항에 관해 심사 및 판

정을 요청한다. 1. 제1호 피보험자 요개호상태에 해당하는 것 및 해당 

요개호상태구분 2. 제2호 피보험자 요개호상태에 해당하는 것, 해당 

요개호상태구분 및 요개호상태의 원인인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특정 

질병에 의하여 발생한 것. 인정심사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심사 

및 판정이 요구된 경우에는 후생노동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피보험

자에 관하여 동항 각호에 규정한 사항에 관한 심사 및 판정을 행하

고, 그 결과를 시정촌에 통지한다. 이 경우, 인정심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에 언급한 사항에 관하여 시정촌에 의견을 말할 

수 있다. 1. 해당 피보험자의 요개호상태의 경감이나 악화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요양에 관한 사항 2. 제41조 제1항에 규정한 지정거택서

비스 또는 제48조 제1항에 규정한 지정시설서비스등의 적절하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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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이용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인정심사회는 

전항 전단의 심사 및 판정을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

보험자와 그 가족, 제6항의 주치의,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

다. 시정촌은 제8항 전단의 규정에 의해 통지된 인정심사회의 심

사 및 판정의 결과에 근거하여 요개호인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정촌은 다음에 언

급하는 사항을 피보험자의 피보험자증에 기재하고, 이것을 반납(返附)

한다. 1. 해당되는 요개호상태구분 2. 제8항 제2호에 언급한 사항에 

관련된 인정심사회의 의견 요개호인정은 그 신청이 있던 날로 소

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시정촌은 제8항 전단의 규정에 의해 통

지된 인정심사회의 심사 및 판정의 결과에 근거하여 요개호자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유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청한 

피보험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피보험자의 피보험자증을 반납한다. 

시정촌은 신청한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조사에 따르지 않을 때, 또는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진단명령

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처분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신청한 

피보험자의 심신상황에 대한 조사에 일시(日時)를 요하는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피보험자에게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기 위해 더 필요한 기간(차항에서 예상처리기간 이라 

한다) 및 이유를 통지하고, 이를 연기할 수 있다. 제1항의 신청일

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에 대한 처분이 되지 않을 때나 전항 단서의 

통지가 없는 때, 또는 예상처리기간이 경과한 날까지 처분이 되지 않

을 때에, 피보험자는 시정촌이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

다.” 제27조 ‘요개호인정’의 내용은 제10조 ‘자격취득의 시기’에 언급

된 ‘개호보험 자격 취득자’와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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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일본의 ‘장기요양해당신청자’를 규정하는 

조항은 한국의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

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비해 

상당히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격취득의 시기’에 관한 

조항 제10조에서 전조의 규정에 의해 해당 시정촌이 실시하는 개호보

험의 피보험자는 ‘해당 시정촌 구역내에 거주하는 의료보험가입자가 

44세가 된 때’이거나 ‘44세이상 65세미만의 의료보험가입자 또는 65세

이상인 자가 해당 시정촌 구역내에 거주하게 된 때’ 또는 ‘해당 시정

촌 구역내에 거주하는 44세이상 65세미만인 자가 의료보험가입자가 

된 때’ 또는 ‘해당 시정촌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가 65세가 된 때’ 중 

어느 하나만 해당해도 수혜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2. 독일의 ‘수발보험법’ 관련 조항 및 비교평가

독일의 ‘수발보험법’에서는 ‘장기요양해당신청자’를 규정하는 조항

이 제14조‘요양이 필요한 상태의 개념’, 제15조 ‘요양이 필요한 상태

의 등급’에 나타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4조 

육체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통

상적, 반복적 일을 행하는데 적어도 6개월 간 지속적으로 타인의 조

력을 매우(제15조) 필요로 하는 사람은 본 법상 요양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 전항의 질병 또는 장애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운

동기관의 상실, 마비 기타 기능장애 2. 신체의 내장기관 또는 감각기

관의 기능장애 3. 기동, 기억 또는 방향감각의 장애와 같은 중추신경

계의 장애 및 내인적 정신병, 노이로제또는 정신적 장애 제1항의 

조력이란 몸을 지탱해주고, 일상생활상 하여야 할 일을 부분적 또는 

전적으로 수행해주고, 그와 같은 일을 스스로 행할 수 있도록 감독

안내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1항에 규정된 통상적, 반복적 일이란 다

음과 같다. 1. 신체관리영역에 있어서는 씻고, 목욕하고, 칫솔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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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빗고, 면도하고, 용변 보는 일 2. 영양섭취영역에 있어서는 음식

물의 조리와 섭취 3. 기동성 영역에 있어서는 독자적 기상과 취침, 의

복의 착의와 탈의, 보행, 서있음, 층계 오르기 또는 주택을 나가고 들

어가는 일 4. 가사관리영역에 있어서는 물건의 구매, 요리, 주거청소, 

세탁물 및 의복을 물에 헹구는 일, 바꾸는 일, 세탁하는 일, 또는 난

방 제15조 본 법에 의한 급여를 받기 위하여 요양필요자(제14조)는 

다음 3등급중의 한 등급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요양등급 제1등급의 

요양필요자(현저한 요양필요자)란 신체관리, 영양섭취 또는 기동성의 

한 영역 또는 수 개 영역에 속한 적어도 두 가지 일을 행함에 있어

서, 적어도 1일 1회 타인의 조력을 필요로 하고 또는 추가로 가사관

리를 행함에 있어서 1주에 여러번 타인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요양등급 제2등급의 요양필요자(중증 요양필요자)란 신체관

리, 영양섭취 또는 기동성에 있어서 적어도 1일 3회 상이한 시간에 

타인의 조력을 필요로 하고, 또는 가사관리를 행함에 있어서 1주에 

여러번 타인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요양등급 제3등급

의 요양필요자(최중증 요양필요자)란 신체관리, 영양섭취 또는 기동성

에 있어서 밤낮 하루 종일 타인의 조력을 필요로 하고, 또는 가사관

리를 행함에 있어서 1주에 여러번 타인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43a조에 규정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서는 요양등급 제1

등급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면 된다. 아동의 경우, 추가적 

조력의 필요성 여부는 같은 연령의 건강한 아동을 기준으로 판단한

다. 가족구성원 또는 전문요양인으로 교육받지 않은 요양인이 기초

요양과 가사관리요양에 필요로 하는 시간은 주당 하루평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등급 제1등급은 적어도 90분이 될 것; 이 중 기초

요양이 45분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요양등급 제2등급은 적어도 3시

간이 될 것; 이 중 기초요양이 적어도 2시간이 될 것 3. 요양등급 제3

등급은 적어도 5시간이 될 것; 이 중 기초요양이 적어도 4시간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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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장기요양인
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급
권자(이하 “의료급여
수급권자”라 한다)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

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단에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장기요양인정신청

서(이하 “신청서”라 한
다)에 의사 또는 한의
사가 발급하는 소견

제14조(요양이 필요한 상
태의 개념) 육체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 

질병이나 장애로 인

하여, 일상생활의 통
상적, 반복적 일을 
행하는데 적어도 6개
월 간 지속적으로 타

인의 조력을 매우(제
15조) 필요로 하는 사
람은 본 법상 요양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
  전항의 질병 또는 

장애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운동기관의 상
실, 마비 기타 기능
장애 

  2. 신체의 내장기관 또
는 감각기관의 기

능장애

  3. 기동, 기억 또는 방
향감각의 장애와 같

은 중추신경계의 장

제10조(자격취득의 시기) 
전조의 규정에 의해 해

당 시정촌이 실시하는 

개호보험의 피보험자

는 다음 각 호 중 1에 해
당하게 된 날부터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해당 시정촌 구역내
에 거주하는 의료보

험가입자가 44세가 
된 때 

  2. 44세이상 65세미만
의 의료보험가입자 

또는 65세이상인 자
가 해당 시정촌 구역

내에 거주하게 된 때 
  3. 해당 시정촌 구역내
에 거주하는44세이
상 65세미만인 자가 
의료보험가입자가 

된 때

  4. 해당 시정촌 구역내
에 거주하는 자(의료

것”이 그 내용이다. ‘한국 독일 일본’의 관련법률 중 ‘장기요양심사 

신청자’ 조항을 다음의 표로 비교해 볼 수 있다. ‘한국 독일 일본’

의 관련법률 중 ‘장기요양심사 신청자’ 조항을 다음의 표로 비교해 볼 

수 있다.

<표-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중 ‘장기요양심사 신청자’ 관련 비교

*밑줄 친 부분은 한국 관련 조항과의 주요 차이점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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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하 “의사소견서”
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의사소견서는 공
단이 제15조제1항에 따
라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

지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

하거나 도서 벽지 지

역에 거주하여 의료기

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는 의사소견서

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사소견서의 발급

비용 비용부담방법

발급자의 범위,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
청의 조사) 공단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
청서를 접수한 때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소속 직

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하게 하여야 한다. 다
만, 지리적 사정 등으
로 직접 조사하기 어

애 및 내인적 정신

병, 노이로제또는 정
신적 장애 

  제1항의 조력이란 
몸을 지탱해주고, 일
상생활상 하여야 할 

일을 부분적 또는 전

적으로 수행해주고, 그
와 같은 일을 스스로 

행할 수 있도록 감

독 안내하는 것을 의

미한다. 
  제1항에 규정된 통
상적, 반복적 일이란 
다음과 같다. 

  1. 신체관리영역에 있
어서는 씻고, 목욕
하고, 칫솔질하고, 
머리 빗고, 면도하
고, 용변 보는 일 

  2. 영양섭취영역에 있
어서는 음식물의 조

리와 섭취 

  3. 기동성 영역에 있
어서는 독자적 기

상과 취침, 의복의 
착의와 탈의, 보행, 
서있음, 층계 오르
기 또는 주택을 나

가고 들어가는 일 

  4. 가사관리영역에 있
어서는 물건의 구

매, 요리, 주거청소, 

보험가입자를 제외

한다)가 65세가 된 
때 제27조(요개호 인
정) 요개호 인정을 
받고자하는 피보험

자는 후생노동성령

으로 정한 바에 의

거하여, 신청서에 피
보험자증을 첨부하

여 시정촌에 신청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후생노

동성령으로 정한 바

에 의거하여, 제46
조 제1항에 규정한 
지정거택개호지원

사업자 또는 개호보

험시설(이하 이 조
항 및 제32조 제1항
에서 지정거택개호

지원사업자등 이라 

한다)에 신청 관련 
절차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정촌은 전항의 신

청이 있을 때,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신

청한 피보험자를 면

접하게 하고, 심신상
황과 주변환경,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

한 사항에 관하여 조

사하게 한다.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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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경우 또는 조사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시 군 구(자
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조사
를 의뢰하거나 공동으

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심신상태 
  2.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으로서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조사
를 하는 자는 조사일

시, 장소 및 조사를 담
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단 또는 제1항 단
서에 따른 조사를 의

뢰받은 시 군 구는 

조사를 완료한 때 조

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야 한다. 조사를 의뢰
받은 시 군 구는 지

체 없이 공단에 조사

결과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등급판정 등) 

세탁물 및 의복을 

물에 헹구는 일, 바
꾸는 일, 세탁하는 
일, 또는 난방 

제15조(요양이 필요한 상
태의 등급) 본 법

에 의한 급여를 받기 

위하여 요양필요자(제
14조)는 다음 3등급
중의 한 등급에 해당

되어야 한다. 
  1. 요양등급 제1등급
의 요양필요자(현저
한 요양필요자)란 신
체관리, 영양섭취 또
는 기동성의 한 영

역 또는 수 개 영

역에 속한 적어도 

두 가지 일을 행함

에 있어서, 적어도 
1일 1회 타인의 조
력을 필요로 하고 

또는 추가로 가사

관리를 행함에 있

어서 1주에 여러번 
타인의 조력을 필

요로 하는 자를 말

한다. 
  2. 요양등급 제2등급
의 요양필요자(중증 
요양필요자)란 신체
관리, 영양섭취 또
는 기동성에 있어

우, 시정촌은 해당 조
사를 지정거택개호지

원사업자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항 후단의 규정

에 의하여 위탁받은 

지정거택개호지원사

업자등은 제79조 제2
항 제2호에 규정한 개
호지원전문원과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

한 자에게 위탁 관련 

조사를 실시하게 한다. 
  제2항 후단의 규정
에 의하여 위탁을 받

은 지정거택개호지원

사업자등의 임원 또는 

전항의 개호지원전문

원이나 그밖에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한 자 

또는 이러한 직책에 

있던 자는 정당한 이

유 없이, 위탁 업무
에 관해 알게된 개인

의 비밀을 누설하여

서는 아니된다. 
  제2항 후단의 규정
에 의해 위탁을 받은 

지정거택개호지원사

업자등의 임원 또는 

제3항의 개호지원전문
원, 그밖에 후생노동
성령으로 정한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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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제14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때 조

사결과서, 신청서, 의
사소견서, 그 밖에 심
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

52조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
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
청자격요건을 충족하

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

행하기 어렵다고 인정

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

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

라 장기요양급여를 받

을 자(이하 “수급자”
라 한다)로 판정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
판정을 하는 때 신청

인과 그 가족, 의사소
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서 적어도 1일 3회 
상이한 시간에 타인

의 조력을 필요로 

하고, 또는 가사관
리를 행함에 있어

서 1주에 여러번 타
인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요양등급 제3등급
의 요양필요자(최중
증 요양필요자)란 신
체관리, 영양섭취 또
는 기동성에 있어

서 밤낮 하루 종일 

타인의 조력을 필요

로 하고, 또는 가사
관리를 행함에 있

어서 1주에 여러번 
타인의 조력을 필

요로 하는 자를 말

한다. 제43a조에 규
정된 급여를 지급하

기 위하여서는 요양

등급 제1등급의 요
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면 된다. 
  아동의 경우, 추가
적 조력의 필요성 여

부는 같은 연령의 건

강한 아동을 기준으

로 판단한다. 
  가족구성원 또는 전

문요양인으로 교육받

위탁업무에 종사한 자

는 형법(1907년 법률 
제45호)과 기타 벌칙
의 적용에 관하여서

는 법령에 의하여 공

무에 종사하는 직원

으로 간주한다. 
  시정촌은 제1항의 신
청이 있을 때에, 신
청한 피보험자의 주

치의에 대하여 피보

험자의 신체적, 정신
적 장애의 원인인 질

병 또는 부상 상황 등

에 대해 의견을 구한

다. 단, 피보험자에게 
주치의가 없거나 해

당 의견을 구하기 곤

란할 때에는 시정촌

이 피보험자에 대하

여 지정한 의사 또는 

해당 직원 중 의사의 

진단을 받으라고 명

할 수 있다. 
  시정촌은 제2항의 
조사 결과, 전항의 주
치의 의견 또는 지정

한 의사나 해당 직원

이자 의사의 진단 결

과, 기타 후생노동성
령으로 정한 사항을 

인정심사회에 통지하

고, 피보험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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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독일의

수발보험법

일본의

개호보험법

지 않은 요양인이 기

초요양과 가사관리요

양에 필요로 하는 시

간은 주당 하루평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등급 제1등급
은 적어도 90분이 될 
것; 이 중 기초요양
이 45분 이상이 되
어야 한다. 

  2. 요양등급 제2등급
은 적어도 3시간이 
될 것; 이 중 기초
요양이 적어도 2시
간이 될 것 

  3. 요양등급 제3등급
은 적어도 5시간이 
될 것; 이 중 기초
요양이 적어도 4시
간이 될 것

여 다음 각호에 언급

한 피보험자 구분에 

따라 각호에서 정한 

사항에 관해 심사 및 

판정을 요청한다. 
  1. 제1호 피보험자 요
개호상태에 해당하

는 것 및 해당 요

개호상태구분 
  2. 제2호 피보험자 요
개호상태에 해당하

는 것, 해당 요개호
상태구분 및 요개호

상태의 원인인 신체

적, 정신적 장애가 
특정 질병에 의하

여 발생한 것. 
  인정심사회는 전항

의 규정에 의해 심사 

및 판정이 요구된 경

우에는 후생노동장관

이 정한 기준에 따라 

피보험자에 관하여 동

항 각호에 규정한 사

항에 관한 심사 및 

판정을 행하고, 그 결
과를 시정촌에 통지

한다. 이 경우, 인정
심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

음에 언급한 사항에 

관하여 시정촌에 의

견을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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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독일의

수발보험법

일본의

개호보험법

  1. 해당 피보험자의 요
개호상태의 경감이

나 악화의 방지를 위

해 필요한 요양에 

관한 사항 
  2. 제41조 제1항에 규
정한 지정거택서비스 

또는 제48조 제1항
에 규정한 지정시

설서비스등의 적절

하고 효과적인 이

용에 관하여 피보

험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인정심사회는 전항 

전단의 심사 및 판정

을 할 때에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보험자와 그 가족, 
제6항의 주치의,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들

을 수 있다.
  시정촌은 제8항 전
단의 규정에 의해 통

지된 인정심사회의 심

사 및 판정의 결과에 

근거하여 요개호인정

을 한 때에는, 그 결
과를 해당 피보험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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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볼 때, 독일의 ‘장기요양해당신청자’는 한국의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나 일본의 “44세이상 65세미만

의 의료보험가입자 또는 65세 이상인 의료보험가입자”와 같은 특별한 

범위를 한정짓지 않고, ‘수발보험’에 가입한 모든 자가 수발대상 요건

을 갖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의 ‘노인장

기요양보험법’과 독일의‘수발보험법’, 일본의 ‘개호보험법’의 ‘장기요

양해당신청자’부분을 수혜자의 범위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보험법

에는 관련 법률 및 조항이 지나치게 한정적인 수준에서 대상을 선정

함으로써 0점을, 일본의 보험법에는 비교적 폭넓은 수준의 대상을 한

정함으로써 0.5점을, 독일의 보험법에는 보험가입자 모두에게 수혜자

격을 부여함으로써 1점을 부여할 수 있다. 수혜대상 범위를 기준으로 

‘장기요양 심사신청자’에 대한 평가점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2> ‘장기요양 심사신청자’ 평가항목과 비교점수

대 상 

항 목
수혜대상 기준(나이 기준) 점 수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실상 65세 이상: 매우 한정적 0.0

일본 ‘개호보험법’ 사실상 44세 이상: 비교적 한정적 0.5

독일 ‘수발보험법’ 보험가입자 모두: 비 한정적 1.0

3 ‘ ( )’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수급절차 관련 조항은 제16조에서 제

22조까지 나타나 있다. 제3장 제3절 평가항목 내용에서 전술한 바, 제

16조는 ‘장기요양등급 판정기간’을, 제17조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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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겨우 고려사항’을, 제19조는 ‘장기

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제20조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제21조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을, 제22조는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2장 제3절 ‘수급절차’ 관련 문제점에서 언

급했듯, 한국의 경우 전달체계가 비체계적 비전문적이며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고 서비스 제공이 중복될 수 있으며, 수급절차 과정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에 공단과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전술한 바, 수급에 필요한 충분한 의료

진(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확보와 장기요양 판정에 대한 엄격하고 

체계적인 등급규정, 그리고 요양수급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의견진

술의 기회 및 재심절차 등의 조치가 필요한데, 일본과 독일의 관련 

조항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독일의 ‘수발보험법’ 관련 조항

독일의 ‘수발보험법’에는 수급절차와 관련 제14조에서 제18조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제14조 ‘요양이 필요한 상태의 개념’과 제15조 ‘요

양이 필요한 상태의 등급’의 내용은 제2절 ‘장기요양 심사신청자’관련 

법률조항에서 다룬 내용과 같다. 독일의 ‘수발보험법’의 경우 해당 요

양에의 ‘심사신청자’에 관한 나이제한이 없어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등급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본 절에서는 ‘요양수급권자의 권리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18조 ‘요양이 필요한 상태의 확인절차’만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8조 요양보험조합은 의료보험의 의료진으로 하여금 요양이 

필요한 상태의 요건이 충족되었는가 여부와 어느 요양등급에 해당되

는가를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를 심사하는데 있어 의료진은 요양

급여 신청인을 검사하여 제14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는 통상적,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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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요양이 필요한 

상태의 종류, 범위 및 예견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의과적 재활급여를 포함하여 요양이 필요한 상태를 제거, 감소, 예방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또 기대가능한지의 여부와 그 범

위에 관하여서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한 한도 내에서 보험가입자는 

관할 관리운영주체에 대하여 요양체류를 제외한 의과적 통원재활급여

를 청구할 수 있다. 의료보험의 의료진은 보험가입자를 그의 주거

에서 검사하여야 한다. 만약, 보험가입자가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요양보험조합은 급여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사회법전 제1권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는 영향이 없다. 의과적 검사결과가 진료

기록상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요양필요자 주거에서의 

검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 검사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반복하

여 행하여야 한다. 요양급여신청인이 병원 또는 재활시설에 입원하

여 있고, 계속적인 통원 또는 입원요양을 위하여 시설의 소견서 작성

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요양급여신청서가 관할요양보험조합에 

접수된 후 늦어도 1주일 이내에, 지체없이 시설이 소견서를 작성하여

야 한다. 이 기간은 합의를 통하여 단축할 수 있다. 의료보험의 의

료진은 보험가입자가 동의하는 경우, 소견서 작성에 그 보험가입자를 

담당한 의사, 특히 보험가입자의 가정의를 참가시켜야 하며, 요양이 

필요한 상태의 소견서 작성에 중요한 병력 및 요양이 필요한 상태의 

종류, 범위, 기간에 관한 의사의 의견과 진료기록을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가입자의 동의가 있으면 요양하는 가족구성원이나 보험가입

자를 요양하는 다른 요양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요양보험조합, 의

료보험조합 및 요양제공자는 의료보험의 의료진에 대하여 소견서 작

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사회

법전 제5권 제276조 제1항 제2문과 제3문을 준용한다. 의료보험의 

의료진은 요양보험조합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의과적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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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요양급여의 종류와 범위 및 개별요양계획 등에 관하여 권고하

여야 한다. 요양필요자가 요양현금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재가요양

이 적절한 방법으로 행하여 질 수 있는가 여부에 관하여서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의료보험의 의료진의 임무는 요양전문인력 기타 적절

한 전문인력과의 협력 하에 의사가수행한다. 의료보험의 의료진은 의

료진에 소속되지 않은 요양전문인력 기타 적절한 전문인력의 참여에 

필요한 인적자료를 그들에게 제공할 권한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수발보험법’에는 요양수급권자

의 권리보호를 위한 의견지술의 기회 및 재심절차 등에 대한 조치에 

대한 조항은 없다.

2. 일본의 ‘개호보험법’ 관련 조항 및 비교평가

다음으로 일본의 ‘개호보험법’에서 ‘수급절차’에 대한 내용은 제27

조와 제35조에 명시되어있는데, 제27조에서는 ‘요개호인정’을 제35조

에서는 ‘요개호인정 등의 절차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구체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7조 요개호인정을 받고자하는 피보험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

한 바에 의거하여, 신청서에 피보험자증을 첨부하여 시정촌에 신청하

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피보험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의거하여,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지정거택개호지원사업자 또는 개호

보험시설(이하 이 조항 및 제32조 제1항에서 지정거택개호지원사업

자등 이라 한다)에 신청 관련 절차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정촌

은 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신청한 피보험자을 

면접하게 하고, 심신상황과 주변환경,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사

항에 관하여 조사하게 한다. 이 경우, 시정촌은 해당 조사를 지정거택

개호지원사업자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지정거택개호지원사업자등은 제7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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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지원전문원과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자에게 위탁 관련 조

사를 실시하게 한다.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지

정거택개호지원사업자등의 임원 또는 전항의 개호지원전문원이나 그

밖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자 또는 이러한 직책에 있던 자는 정당

한 이유 없이, 위탁 업무에 관해 알게된 개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해 위탁을 받은 지정거택개호지

원사업자등의 임원 또는 제3항의 개호지원전문원, 그밖에 후생노동성

령으로 정한 자로 위탁업무에 종사한 자는 형법(1907년 법률 제45호)

과 기타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서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간주한다. 시정촌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 신청한 

피보험자의 주치의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의 원인

인 질병 또는 부상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구한다. 단, 피보험자에게 

주치의가 없거나 해당 의견을 구하기 곤란할 때에는 시정촌이 피보험

자에 대하여 지정한 의사 또는 해당 직원 중 의사의 진단을 받으라고 

명할 수 있다. 시정촌은 제2항의 조사 결과, 전항의 주치의 의견 

또는 지정한 의사나 해당 직원이자 의사의 진단 결과, 기타 후생노동

성령으로 정한 사항을 인정심사회에 통지하고, 피보험자에 대하여 다

음 각호에 언급한 피보험자 구분에 따라 각호에서 정한 사항에 관해 

심사 및 판정을 요청한다. 1. 제1호 피보험자 요개호상태에 해당하는 

것 및 해당 요개호상태구분 2. 제2호 피보험자 요개호상태에 해당하

는 것, 해당 요개호상태구분 및 요개호상태의 원인인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특정 질병에 의하여 발생한 것. 인정심사회는 전항의 규정

에 의해 심사 및 판정이 요구된 경우에는 후생노동장관이 정한 기준

에 따라 피보험자에 관하여 동항 각호에 규정한 사항에 관한 심사 및 

판정을 행하고, 그 결과를 시정촌에 통지한다. 이 경우, 인정심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에 언급한 사항에 관하여 시정촌에 

의견을 말할 수 있다. 1. 해당 피보험자의 요개호상태의 경감이나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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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요양에 관한 사항 2. 제41조 제1항에 규정

한 지정거택서비스 또는 제48조 제1항에 규정한 지정시설서비스등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이용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인정심사회는 전항 전단의 심사 및 판정을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피보험자와 그 가족, 제6항의 주치의, 기타 관계자의 의

견을 들을 수 있다. 시정촌은 제8항 전단의 규정에 의해 통지된 

인정심사회의 심사 및 판정의 결과에 근거하여 요개호인정을 한 때에

는, 그 결과를 해당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정촌

은 다음에 언급하는 사항을 피보험자의 피보험자증에 기재하고, 이것

을 반납(返附)한다. 1. 해당되는 요개호상태구분 2. 제8항 제2호에 언

급한 사항에 관련된 인정심사회의 의견 요개호인정은 그 신청이 

있던 날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시정촌은 제8항 전단의 규

정에 의해 통지된 인정심사회의 심사 및 판정의 결과에 근거하여 요

개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유를 첨부하여 그 취

지를 신청한 피보험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피보험자의 피보험자증을 

반납한다. 시정촌은 신청한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따르지 않을 때, 또는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진단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처분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신청한 피보험자의 심신상황에 대한 조사에 일시(日時)를 요하는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피보험자에

게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기 위해 더 필요한 기간(차항에서 예상처

리기간 이라 한다) 및 이유를 통지하고, 이를 연기할 수 있다. 제1

항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에 대한 처분이 되지 않을 때나 전

항 단서의 통지가 없는 때, 또는 예상처리기간이 경과한 날까지 처분

이 되지 않을 때에, 피보험자는 시정촌이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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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볼 때, 일본의 ‘개호보험법’에는 판정에 대한 엄격하

고 체계적인 등급 규정을 위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다음으로 ‘요

양수급권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제35조에서 살펴보고

자 한다.

“제35조 인정심사회는 제27조 제7항(제28조 제4항에서 준용한 경우

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심사 및 판정이 요구된 피보험자에 관하

여, 요개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라도, 요지원자에 해당

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7조 제8항(제28조 제4항에서 준용한 경우

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취지를 시정촌에 통지할 수 있

다. 시정촌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을 때, 피보험자에 관

하여 제32조 제1항의 신청이 되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인정심

사회에 심사 및 판정을 요청하고,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인정심

사회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요지원인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촌은 피보험자에게 요지원인정을 한 취지를 통지함과 동시

에, 동조 제6항 각호에서 언급한 사항을 피보험자의 피보험자증에 기

재하고, 이를 반납한다. 인정심사회는 제32조 제3항(제33조 제4항

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심사 및 판정이 요구된 

피보험자에 관하여, 요개호자에 해당됨을 인정하는 때에는, 제32조 제

4항(제33조제4항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취지를 시정촌에 통지할 수 있다. 시정촌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을 때, 피보험자에 관하여 제27조 제1항의 신청이 되고 제7

항의 규정에 의해 인정심사회에 심사 및 판정을 요구하고, 제8항의 

규정에 의해 인정심사회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요개호인정

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촌은 해당 피보험자에게 요개호인정을 

한 취지를 통지함과 동시에, 동조 제10항 각호에 언급한 사항을 피보

험자의 피보험자증에 기재하고, 이를 반납한다. 인정심사회는 제31

조 제2항에서 준용한 제2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및 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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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독일의

수발보험법

일본의

개호보험법

제16조(장기요양등급판정
기간) 등급판정위원

회는 신청인이 신청서

를 제출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제15조에 따
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
만, 신청인에 대한 정
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

제18조(요양이 필요한 
상태의 확인절차) 
요양보험조합은 의료

보험의 의료진으로 하

여금 요양이 필요한 

상태의 요건이 충족

되었는가 여부와 어

느 요양등급에 해당

되는가를 심사하게 하

여야 한다. 이를 심
사하는데 있어 의료

진은 요양급여 신청

제35조(요개호인정 등
의 절차의 특례) 인
정심사회는 제27조 제
7항(제28조 제4항에
서 준용한 경우를 포

함한다)의 규정에 의
해 심사 및 판정이 

요구된 피보험자에 관

하여, 요개호자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인

정한 경우라도, 요지
원자에 해당한다고 인

요구된 피보험자가 요개호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요지원자에 해당

됨을 인정하는 때에는, 제31조 제2항에서 준용한 제27조 제8항의 규

정에 관계없이, 그 취지를 시정촌에 통지할 수 있다. 시정촌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을 때에는, 피보험자에 관하여 제32조 제

1항의 신청이 되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인정심사회에 심사 및 

판정을 요구하고,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인정심사회의 통지를 받

은 것으로 간주하고, 요지원인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촌은 후

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자증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동조 제6항 각호에 언급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반

납한다.” 

이상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일본의 ‘개호보험법’에서는 인정심사회

는 요개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라도, 요지원자에 해당

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7조 제8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취지를 

시정촌에 통지함으로써 후속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표-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중 ‘수급절차’ 관련 비교

*밑줄 친 부분은 한국 관련 조항과의 주요 차이점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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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독일의

수발보험법

일본의

개호보험법

판정을 완료할 수 없

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공단은 등급판정위원

회가 제1항 단서에 따
라 장기요양인정심의 및 

등급판정기간을 연장하

고자 하는 경우 신청

인 및 대리인에게 그 

내용 사유 및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장기요양인정서) 

공단은 등급판정위원

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

료한 경우 지체 없이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

부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등급 
  2. 장기요양급여의 종
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급
여에 관한 사항으로

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단은 등급판정위원

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

인을 검사하여 제14
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는 통상적, 반복적 
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

여야 하며, 요양이 필
요한 상태의 종류, 범
위 및 예견되는 기간

을 정하여야 한다. 뿐
만 아니라 의과적 재

활급여를 포함하여 요

양이 필요한 상태를 

제거, 감소,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또 기대가

능한지의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서도 확

인하여야 한다. 그러
한 한도 내에서 보험

가입자는 관할 관리

운영주체에 대하여 요

양체류를 제외한 의

과적 통원재활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의료보험의 의료진

은 보험가입자를 그

의 주거에서 검사하

여야 한다. 만약, 보
험가입자가 이를 원

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요양보험조합은 

급여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사회법전 제1
권 제65조 및 제66조
의 규정에는 영향이 

정하는 때에는 제27
조 제8항(제28조 제4
항에서 준용한 경우

를 포함한다)의 규정
에 관계없이, 그 취
지를 시정촌에 통지

할 수 있다. 
  시정촌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을 때, 피보험자에 
관하여 제32조 제1항
의 신청이 되어,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인정심사회에 심

사 및 판정을 요청하

고, 동조 제4항의 규
정에 의해 인정심사

회의 통지를 받은 것

으로 간주하여, 요지
원인정을 할 수 있

다. 이 경우, 시정촌
은 피보험자에게 요

지원인정을 한 취지

를 통지함과 동시에, 
동조 제6항 각호에서 
언급한 사항을 피보

험자의 피보험자증에 

기재하고, 이를 반납
한다. 

  인정심사회는 제32
조 제3항(제33조 제4
항에서 준용한 경우

를 포함한다)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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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독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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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개호보험법

료한 경우 수급자로 판

정받지 못한 신청인에

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

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단에 대하여 이를 통

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

고, 요청을 받은 공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
라 장기요양인정서를 송

부하는 때 장기요양급

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 안에

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

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
른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서의 작성방법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

를 작성할 경우 제17
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
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하는 때 다

없다. 의과적 검사결
과가 진료기록상 명백

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요양필요

자 주거에서의 검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 검
사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반복하

여 행하여야 한다.
  요양급여신청인이 

병원 또는 재활시설

에 입원하여 있고, 
계속적인 통원 또는 

입원요양을 위하여 시

설의 소견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요양급여신청서

가 관할요양보험조합

에 접수된 후 늦어도 

1주일 이내에, 지체없
이 시설이 소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합의를 통하

여 단축할 수 있다. 
  의료보험의 의료진

은 보험가입자가 동

의하는 경우, 소견서 
작성에 그 보험가입자

를 담당한 의사, 특
히 보험가입자의 가

정의를 참가시켜야 하

며, 요양이 필요한 상

에 의해 심사 및 판

정이 요구된 피보험

자에 관하여, 요개호
자에 해당됨을 인정

하는 때에는, 제32조 
제4항(제33조제4항에
서 준용한 경우를 포

함한다)의 규정에 관
계없이, 그 취지를 
시정촌에 통지할 수 

있다. 
  시정촌은 전항의 규

정에 의한 통지가 있

을 때, 피보험자에 관
하여 제27조 제1항의 
신청이 되고 제7항의 
규정에 의해 인정심

사회에 심사 및 판정

을 요구하고, 제8항
의 규정에 의해 인정

심사회의 통지를 받

은 것으로 간주하여, 
요개호인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촌은 해당 피보험자

에게 요개호인정을 한 

취지를 통지함과 동

시에, 동조 제10항 각
호에 언급한 사항을 

피보험자의 피보험자

증에 기재하고, 이를 
반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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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각 호의 사항을 고

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 및 생활환경 

  2.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선택 

  3.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현황 

제19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항의 유효기간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수급자는 제

19조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이 만

료된 후 장기요양급여

를 계속하여 받고자 하

는 경우 공단에 장기

요양인정의 갱신을 신

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장기
요양인정의 갱신 신청

은 유효기간이 만료되

기 전 30일까지 이를 

태의 소견서 작성에 

중요한 병력 및 요양

이 필요한 상태의 종

류, 범위, 기간에 관
한 의사의 의견과 진

료기록을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가입
자의 동의가 있으면 

요양하는 가족구성원

이나 보험가입자를 요

양하는 다른 요양인에

게 질문할 수 있다. 
  요양보험조합, 의료
보험조합 및 요양제

공자는 의료보험의 의

료진에 대하여 소견

서 작성에 필요한 서

류를 제출하고 정보

를 제공할 의무를 부

담한다. 사회법전 제
5권 제276조 제1항 제
2문과 제3문을 준용
한다. 

  의료보험의 의료진

은 요양보험조합에 심

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의과적 재활급
여, 요양급여의 종류
와 범위 및 개별요양

계획 등에 관하여 권

고하여야 한다. 요양
필요자가 요양현금급

  인정심사회는 제31
조 제2항에서 준용한 
제27조 제7항의 규정
에 의하여, 심사 및 
판정이 요구된 피보

험자가 요개호자에 해

당되지 않더라도, 요
지원자에 해당됨을 인

정하는 때에는, 제31
조 제2항에서 준용한 
제27조 제8항의 규정
에 관계없이, 그 취
지를 시정촌에 통지

할 수 있다. 
  시정촌은 전항의 규

정에 의한 통지가 있

을 때에는, 피보험자
에 관하여 제32조 제
1항의 신청이 되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인정심사회에 심

사 및 판정을 요구하

고, 동조 제4항의 규
정에 의해 인정심사

회의 통지를 받은 것

으로 간주하고, 요지
원인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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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하여야 한다. 
  제12조부터 제19조까
지의 규정은 장기요양

인정의 갱신절차에 관

하여 준용한다.
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
의 변경) 장기요양급

여를 받고 있는 수급

자는 장기요양등급, 장
기요양급여의 종류 또

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

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변

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부터 제19조까
지의 규정은 장기요양

등급의 변경절차에 관

하여 준용한다. 
제22조(장기요양인정 신
청 등에 대한 대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자 하는 자 또는 수급

자가 신체적 정신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
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변

경신청 등을 직접 수

행할 수 없을 때 본인

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를 대리할 수 있다.

여를 신청한 경우에

는 재가요양이 적절

한 방법으로 행하여 

질 수 있는가 여부에 

관하여서도 입장을 밝

혀야 한다. 
  의료보험의 의료진

의 임무는 요양전문

인력 기타 적절한 전

문인력과의 협력 하

에 의사가수행한다. 의
료보험의 의료진은 의

료진에 소속되지 않

은 요양전문인력 기

타 적절한 전문인력

의 참여에 필요한 인

적자료를 그들에게 제

공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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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일본의 ‘개호보험법’에는 판정에 대한 ‘엄격하고 체계적

인 등급 규정’을 위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으나, ‘요양수급권자의 권

리보호를 위한 의견진술의 기회 및 재심절차 등에 관한 조항’은 제35

조 ‘요개호인정 등 절차의 특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해 볼 때,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조항인 판정에 대

한 엄격하고 체계적인 등급규정은 독일의 ‘수발보험법’ 제15조에서 구

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요양수급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의견진

술의 기회 및 재심절차 등에 대한 조항은 일본의 ‘개호보험법’ 제35조

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독일의

‘수발보험법’, 일본의 ‘개호보험법’의 ‘수급절차’ 부분을 ‘체계적인 등

급규정’과 ‘수급권자의 권리보호’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0점을, 일

본의 보험법은 ‘수급권자의 권리보호’면에서 0.5점을, 독일의 보험법에

는 ‘체계적인 등급규정’면에서 0.5점을 부여할 수 있다.

<표-24> ‘수급절차(서비스 이용절차)’ 평가항목과 비교점수

대 상 

항 목

엄격하고 체계적인

등급 규정

요양수급권자의 

권리보호 조항

점수

합계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0.0 0.0 0.0

독일 ‘수발보험법’ 0.5 0.0 0.5

일본 ‘개호보험법’ 0.0 0.5 0.5

4 ‘ ’ 

제3장 제3절에서 언급했듯,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요양기관’ 

관련 조항은 제31조에서 제37조까지이다. 제31조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제32조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를, 제33조는 ‘장기요양

기관의 시설 인력에 관한 변경’을, 제34조는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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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를, 제35조는 ‘장기요양기관의 의무’를, 제36조는 ‘장기요양기관

의 폐업 등 신고’를, 제37조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을 규정

하고 있다. 제2장 제3절 ‘요양기관’ 관련 문제점에서 언급했듯, 문제는 

이런 기관들이 지정 또는 신고에 의해 설립되는 기관들이므로 해당 

기관들이 난립할 경우 예상치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적정 수의 요양기관이 설립되어 보험 수급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

가 제공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복지재단(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부정한 연합과 부패의 연결고리가 생기지 않도록 감독 및 지원이 엄

격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독일의 ‘수발보험법’과 일본의 ‘개호보험법’

의 조항과 비교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독일의 ‘수발보험법’ 관련 조항

독일 ‘수발보험법’의 경우 ‘요양기관’(제71조에서 제75조까지)과 이

와 관련한 ‘중재기관 및 심사’(제76조 및 제79조에서 제81조까지)와 

‘현장심사’(제112조에서 120조까지)관련 조항이 있다.

(1) 요양기관

요양기관 관련한 조항으로는 제71조 ‘요양시설’ 제72조 ‘요양계약을 

통한 요양허가’ 제73조 ‘요양계약의 체결’ 제74조 ‘요양계약의 해지’ 

제75조 ‘요양에 관한 윤곽계약 및 연방권고안’이 있는데, ‘요양기관설

립’과 관련한 제72조의 ‘요양계약을 통한 요양허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2조 요양보험조합은 요양계약을 체결한 요양시설(허가된 요

양시설)을 통하여서만 통원 및 입원요양을 할 수 있다. 요양계약에는 

요양시설이 계약기간동안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일반적 요양의 종

류, 내용 및 범위가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요양위임). 요양계약은 

주법에 따라 지역관리운영주체가 요양시설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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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한, 주의 초지역적 사회부조관리운영주체와의 합의 하에 요양시

설관리운영주체 또는 대리권을 가진 동일한 관리운영주체의 연합회와 

주 요양보험조합연합회간에 체결된다. 

그 계약은 국내의 요양시설과 모든 요양보험조합을 직접 구속한다. 

요양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양시설과 체결하여야 한다. 1. 

제7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요양시설 2. 기능성 있고, 경제성 있는 요양

을 보장하는 요양시설 3. 제80조의 합의에 따라 시설 내부적으로 품질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계속 발전시킬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요양시설

이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한, 요양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진다. 다수

의 적합한 요양시설 중에서 요양시설을 선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요

양계약은 공익 또는 사적관리운영주체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통원요양서비스의 경우, 담당구역은 가능한 한 장거리를 피하도록 요

양계약에 규정되어야 한다. 요양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요양시설은 

계약기간동안 보험가입자를 요양할 것이 허가된다. 허가받은 요양시설

은 요양위임에 따라 보험가 입자를 요양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 의무

에는 통원요양서비스의 경우, 요양 필요자가 요구하면 제37조 제3항에 

규정된 요양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한다. 요양보험조합은 요양시설의 

요양비용을 제7장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 독일의 경우 요양계약이 지역관리운영

주체가 요양시설의 관할권을 갖고 초지역적 사회부조 관리운영주체와 

합의 하에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해당 기관들이 난립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 수의 

요양기관이 설립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중재기관 및 현장심사

전술한 바 ‘요양기관’ 부문의 주요평가 항목으로 ‘중재기관의 존재

유무’를 삼았는데, 독일 ‘수발보험법’의 경우 제76조에서 이를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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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6조 요양보험조합연합회와 주 요양시설관리운영주체연합회

는 공동으로 각 주에 한 개의 중재기관을 둔다. 중재기관은 본 법에 

따라 그에게 회부된 사항에 관하여 결정한다. 중재기관은 같은 수

의 요양보험조합의 대표자와 요양시설의 대표자, 그리고 독립된 의장 

1인 및 독립된 위원 2인으로 구성된다. 중재기관에는 등록된 사적의

료보험연합회와 주의 초지역적 사회부조관리운영주체의 대표자도 소

속되나, 그들은 요양보험조합의 대표자수에 포함된다. 요양보험조합의 

대표자와 그 대리인은 주 요양보험조합연합회에 의하여, 그리고 요양

시설의 대표자와 그 대리인은 주 요양인 및 요양원관리운영주체연합

회에 의하여 위촉된다. 요양시설대표자의 위촉 시에는 관리운영주체

의 다양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의장과 독립된 위원은 관여한 조직체

에 의하여 위촉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

여 결정한다. 관여한 조직체가 대표자를 위촉하지 못하거나 제4문의 

절차에 있어서 의장과 위원후보자를 제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 조직체의 신청으로 관할 주 관청이 대표자를 위촉하고 또 후

보자를 제청한다. 중재기관의 위원직은 명예직으로 한다. 위원은 

어떤 지시에도 구속되지 않는다. 모든 위원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중재기관의 결정은 다수결로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

한다. 중재기관에 대한 법적 감독은 관할 주 관청이 행한다. 주

정부는 위원수, 위원의 위촉, 임기 및 위원직의 수행, 현금지출의 상

황 및 위원의 시간수당, 업무집행, 절차, 수수료의 징수와 수준 및 비

용분담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법규명령으로 정할 권리가 있다.”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 독일의 경우 ‘중재기관의 존재’를 명

문화함으로써 주관시설의 운영에 대한 경제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심사절차 및 내용은 다음의 제112조 ‘현장

심사의 원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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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요양시설의 관리운영주체는, 요양보험조합의 요양 보장수

임(제69조)과는 별도로, 요양서비스의 질의 보장과 계속적 발전을 포함

하여, 그의 시설이 제공하는 급여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0조

의 합의와 제80a조의 급여 및 품질합의에 규정되어 있고 요양시설에 대

하여 구속력이 있는 요구내용이 요양시설의 급여능력평가와 그가 제공

하는 급여의 품질에 대한 기준이 된다. 허가된 요양시설은 서비스 질 

보장조치에 참가하고, 또 그가 제공한 급여와 그 품질을 정기적으로 입

증할 의무를 부담한다. 입원요양의 경우, 품질보장은 일반적 요양급여 

이외에 또 의과적 치료요양, 사회적 보호요양, 숙박과 식사시의 급여(제

87조) 및 부가급여(제88조)에 까지 미친다. 요양시설은 요구가 있으면 

요양보험조합 주연합회, 의료보험의 의료진 또는 주연합회에서 위촉한 

감정인이 개별심사, 표본심사 기타 그와 유사한 심사를 통하여, 제공한 

급여와 그의 품질을 심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심사

는 제2항에 규정한 급여의 품질, 요양진행과정 및 급여의 결과와 그의 

비용정산에 까지 미친다. 허가된 요양서비스도 사회법전 제5권 제37조

의 급여를 제공하는 한, 제1항, 제2항을 준용한다. 의료보험의 의료진

도 가능한 한, 품질결함을 적시에 예방하고 또 요양서비스의 질의 보장

과 계속적 발전에 대한 요양시설과 그의 관리운영주체가 가지고 있는 

책임을 강화시켜주기 위하여, 품질보장문제에 관하여 요양시설에게 자

문하여야 한다. 자문을 요구할 청구권은 없다.”

2. 일본의 ‘개호보험법’ 관련 조항 및 비교평가

이상에서 살펴볼 때, 독일의 ‘수발보험’에는 ‘요양계약을 통한 요양

허가’와 ‘중재기관의 현장심사’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어 요양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서비스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

면, 일본의 ‘개호보험법’에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이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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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요양허가’나 ‘중재기관’에 대한 조항이 없다. 따라서 한국의 ‘노

인장기요양보험법’과 독일의 ‘수발보험법’, 일본의 ‘개호보험법’의 ‘요

양기관’ 관련 조항을 ‘요양허가’와 ‘중재기관의 현장심사’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과 일본에는 각각 0점을, 독일에는 1점을 부여할 수 있다.

<표-25> ‘요양기관’ 평가항목과 비교점수

대 상 

항 목
요양허가

중재기관의 

현장심사

점수

합계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0.0 0.0 0.0

일본 ‘개호보험법’ 0.0 0.0 0.0

독일 ‘수발보험법’ 0.5 0.5 1.0

5
       

제3장 제1절 ‘평가지수 항목설정’에 따라 해당 법률의 전체 평가값

은 1단계 ‘법률내용의 존재 유무’에서 2단계 ‘시스템 크기의 적정도’ 

3단계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거쳐 나온다.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 ‘법률내용의 존재 유무’에 해당하는 1단계 평가단계로, 재원조달

에 있어 같은 ‘보험방식’을 따르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관련법을 비교

했다. 평가항목으로는 제2장 제3절에서 언급한 주요 사항에 해당하는 

7항목(관리기관, 장기요양심사 신청자, 재원조달, 수급절차, 요양기관, 

요양보호사, 국민적 인지) 중 비교국가의 관련법률 내용과의 비교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는데 효과적일 수 있는 ‘관리기관, 장기요양심사 

신청자, 수급절차, 요양기관’을 산정했다. 이 후, 각 항목의 주요 쟁점

의 기준이 되는 사항을 기준으로 관련조항의 존재유무에 따라 존재하

지 않을 경우 0점을, 존재할 경우 1점을, 부분적으로 존재할 경우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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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부여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관리기관’항목에서 ‘주

체의 다양성 및 연합성’을 기준으로 0점을, 독일의 ‘수발보험법’과 일

본의 ‘개호보험법’은 각각 1점을 받았다. ‘장기요양 심사신청자’항목에

서 ‘수혜대상 한정의 개방성’을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은 0점을, 일본 ‘개호보험법’은 0.5점을, 독일의 ‘수발보험법’은 1점

을 받았다. ‘수급절차’항목에서는 ‘체계적인 등급규정과 수급권자의 

권리보호’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0점을, 일본 ‘개

호보험법’은 0.5점을, 독일의 ‘수발보험법’은 0.5점을 받았다. ‘요양기

관’항목에서는 ‘요양허가’와 ‘중개기관의 현장심사’를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0점을, 일본 ‘개호보험법’은 0점을, 독일의 ‘수

발보험법’은 1점을 부여했다. 따라서, 네 항목의 합산점수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0.0점을, 일본 ‘개호보험법’에는 2.0점을, 독

일의 ‘수발보험법’에는 3.5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장 제3절에서 언급

한 주요 문제점의 7항목(관리기관, 장기요양심사 신청자, 재원조달, 수

급절차, 요양기관, 요양보호사, 국민적 인지) 중 ‘법률내용의 존재유

무’만으로 분석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재원조달, 요양보호사, 국민적 

인지’ 항목에 임의적인 가정 상 해당 법률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실제 

‘재원조달’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조항은 ‘한국, 독일, 일본’의 관련 

법률에 모두 존재한다) 각각 1점을 부여할 경우, 총점은 한국의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3.0점, 일본 ‘개호보험법’ 5.0점, 독일의 ‘수발보험법’ 

6.5점이다. 이상의 점수를 ‘노인요양법의 완성도’란 척도로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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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6> ‘노인요양법’의 완성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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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일본 한국

위 표에 반영된 ‘노인요양법’은 전술한 바, 독일은 ‘수발보험법’을 

일본은 ‘개호보험법’을 한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말하는 것으로 

결과 값은 주요사항에 해당하는 조항을 비교분석한 비교국의 산출 값

을 뜻한다. 평가결과, 독일의 ‘수발보험법’은 6.5점으로 완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의 ‘개호보험법’은 5.0점으로 독일의 관련

법 보다는 떨어지나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다는 완성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3.0점을 받아, 완성도 면에서 ‘독일

의 약46% 일본의 60%’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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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리기관 관련 내용은 제48조에

서 제54조까지 걸쳐있는데, 규정된 중앙통제 방식의 운영은 보험수급

자 중심으로 볼 때, 요양서비스가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이며 일편향

적’이 될 개연성이 큼을 지적했다. 또한 ‘도, 시, 군’의 지방자치단체

가 본 보험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음을 지적했다. 독

일의 ‘수발보험법’의 경우 관리기관에 관한 내용을 ‘제5장 조직’의 제

1조 ‘요양보험의 관리운영주체’에서 ‘요양보험조합’이 수발보험법의 

주체로 명시되어 있고, 그에 따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구체

화함으로써 각 단체 간의 협조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제8조 공동책임에 관한 조항, 제9조 주의 임무, 제10조 연방의 

임무에서 ‘요양보험조합’ 뿐 아니라 각 단체가 전방위적으로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개호보험법’의 경우 ‘관리기관’에 관한 조항은 제1장 총칙 

중 제1조에서 제5조에 나와 있는데, 국민공동연대의 이념을 바탕으로 

‘시정촌 및 특별구’에서 주관해 실시하며 국가 및 도도부현이 협조하

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합해 볼 때, 독일의 ‘수발

보험법’에서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요양보험조합’이 일본의 ‘개

호보험법’에서는 ‘시정촌 및 특별구’와 역시 다양한 주체가 연합된 형

태로 ‘관리기관’를 규정하고 있어, 주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인 한국

의 중앙집권적 형태와 대비된다. 이와 같은 주체의 경직성은 ‘노인장

기요양보험’ 수혜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에 부적합할 뿐 아니라, 

단일 주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에 따른 서비스의 획일화에 따라 ‘서비

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바, ‘주체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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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관련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
관은 공단으로 한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관장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관리 

  2.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
징수 

  3. 신청인에 대한 조사 
  4.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5.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서의 제공 

  6.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7. 수급자에 대한 정보제
공 안내 상담 등 장기
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
에 관한 사항 

  8.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
현금급여의 지급 

  9.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10.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
사 연구 및 홍보 

  11. 노인성질환예방사업 
  12. 이 법에 따른 부당이
득금의 부과 징수 등 

  13.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
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한 업무 

  국민건강보험법 제16
조에 따른 공단의 정관은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관리운영기관 및 협조기관의 다
원화를 통해 각 단체가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전방위적으
로 협력할 수 있는 내용을 규
정하는 조항 신설 필요
(참조: 독일 ‘수발보험법’
1, 8, 9, 10조/
일본 ‘개호보험법’
1, 2, 3, 4, 5조)

제48조 요양보험의 관리운영
주체는 요양보험조합이다. 모
든 의료보험조합에는 요양보
험조합이 설립된다. 

  요양보험조합은 자치권을 가
진 공법인이다. 요양보험조합
이 설립된 의료보험조합의 기
관은 요양보험조합의 기관이 
된다. 

  급여비와 보험료수입 평균
치의 100분의 3.5를 요양보험
조합이 지불한다. 그밖에 요
양보험조합은 의료보험의료진
료비용의 100분의 50을 부담
한다. 

  구청은 적어도 5년에 한번 
자기의 감독 하에 있는 요양
보험조합의 사업, 회계 및 운
영을 심사하여야 한다. 구청
은 각각 자기의 직접감독 하
에 있는 요양보험조합의 심
사를 그를 독립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공법상의 심사기
관에 위임할 수 있다. 심사는 
사업운영전반에 대하여 하여
야 한다. 심사는 합법성의 심
사와 경제성의 심사를 포함
한다. 
제49조 국민의 요양은 사회

및 연합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질 필요가 있다.

<표-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중 ‘관리기관’ 관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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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다. 
  1. 장기요양보험료 
  2. 장기요양급여 
  3.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예
산 및 결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9조(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 공단은 국민건
강보험법 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조직 등에 관한 규
정을 정할 때 장기요양사
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두
는 조직 등을 건강보험사
업을 수행하는 조직 등과 
구분하여 따로 두어야 한
다. 다만, 제48조 제2항 제
1호 및 제2호의 자격관리
와 보험료 부과 징수업무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장기요양사업의 회계)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대하여 독립회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공단은 장기요양사업 중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
로 하는 사업과 국가 지
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
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정
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
다. 다만, 관리운영에 필요
한 재정은 구분하여 운영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1조(권한의 위임 등에 관
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30조 및 제36조는 이 법
에 따른 이사장의 권한의 위
임 및 준비금에 관하여 준용
한다. 이 경우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
치) 장기요양인정 및 장
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
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
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전체의 임무이다 
  도, 시 읍 면, 요양시설 
및 요양보험조합은 기능성 있
고, 지역적으로 구분되어 있
고, 현장 중심이고, 또한 상
호 잘 조정된 국민의 통원요
양 또는 입원요양을 보장하
기 위하여 의료진의 참여 하
에 서로 긴밀히 협조한다. 그
들은 또 필요한 요양구조의 
확충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
한다. 그것은 특히 새로운 형
태의 부분적 입원요양과 단
기요양을 통하여 재가요양 또
는 입원요양을 보충할 때, 또 
의과적 재활을 보충하는 요
양을 제공할 때에 그러하다. 
그들은 그 뿐만 아니라 직업
요양인, 명예직요양인 또는 가
족구성원, 이웃 및 자원봉사
자들이 인간적으로 요양하고 
돌보도록 지원 장려함으로써 
상부상조와 상생의 새로운 문
화를 이룩하도록 노력한다. 

  요양보험조합은 요양보험 조
정기금으로부터 매년 일정금
을 지출해 요양보험의 지속
적 발전, 특히 요양 필요자를 
위한 질 좋은 새로운 형태의 
요양행위의 발전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
할 수 있으며, 또 요양제공자
와 합의할 수 있다. 그와 같
은 시범사업을 시행하는데 있
어서, 어느 한 지역을 우선
적, 시범적으로 선택하여 여
러 가지 가능성의 인건비 예
산 및 요양 필요자를 위한 
새로운 주거개념 등에 관하
여 시험해야 한다.

제50조 국가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사업의 운영이 건전하고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보건의
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를 제
공하는 체제 확보를 위한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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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시
군 구 단위로 설치한다. 
다만, 인구 수 등을 고려하
여 하나의 시 군 구에 2 
이상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
치하거나 2 이상의 시 군
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
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
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
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법 에 따른 의료인 
  2.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
른 사회복지사 

  3. 시 군 구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법학 또는 장기
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자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
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
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3조(등급판정위원회의 운
영) 등급판정위원회 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
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한
다. 이 경우 제52조제2항 단
서에 따라 2 이상의 시
군 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때 당해 시장 군수 구청
장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등급판정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과 기타 필요한 제반 조치를 강
구하여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
기요양보험사업이 건전하고 원
활하게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지도 및 적절한 원조를 하여야 
한다.

제51조에서 제54조까지 위 권고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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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등급판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
평가) 공단은 장기요양기
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
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
리 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
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
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
양급여의 제공 기준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
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 ’ 

‘장기요양심사 신청자’와 관련한 조항은 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

청자격),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제15조(등급판정 등)이다. 전술한 바, 본 보험의 요양심사 신청

권은 피보험자 중에서도 실질적 피보험자에 한하여 주어지고 있는데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험료만 납입하고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보험의 기본원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일본 ‘개호보

험법’서는 제10조 자격취득의 시기와 제27조 요개호인정에서 심사신

청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중 제10조에서는 심사신청자를 “1. 

해당 시정촌 구역내에 거주하는 의료보험가입자가 44세가 된 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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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요양

심사 

신청자’ 
관련

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
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 등으로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다 많은 
대상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
록 해야 함.
(참조: 독일 ‘수발보험법’
14, 15, 16, 17, 18조/
일본 ‘개호보험법’
10, 27조)

44세이상 65세미만의 의료보험가입자 또는 65세이상인 자가 해당 시

정촌 구역내에 거주하게 된 때 3. 해당 시정촌 구역내에 거주하는44

세이상 65세미만인 자가 의료보험가입자가 된 때 4. 해당 시정촌 구

역내에 거주하는 자가 65세가 된 때”로 규정함으로써 한국의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비해 상당히 범위를 확대하

고 있다.

독일의 ‘수발보험법’에서는 ‘장기요양해당신청자’를 규정하는 조항

이 제14조에서 제18조까지 나와 있는데, 독일의 ‘장기요양해당신청자’

는 한국의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

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나 일본의 

“44세이상 65세미만의 의료보험가입자 또는 65세 이상인 의료보험가

입자”와 같은 특별한 범위를 한정짓지 않고, ‘수발보험’에 가입한 모

든 자가 수발대상 요건을 갖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독일의 ‘수발보험법’, 일본의 ‘개

호보험법’의 ‘장기요양해당신청자’ 부분을 수혜자의 범위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보험법에는 관련 법률 및 조항이 지나치게 한정적인 

수준에서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중 ‘장기요양심사 신청자’ 관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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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의료급
여수급권자”라 한다)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단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
하는 소견서(이하 “의사소견
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소견
서는 공단이 제15조제1항에 따
라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
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의
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 비

용부담방법 발급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
사) 공단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
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조사에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제12조 육체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
여, 일상생활의 통상적, 반복
적 일을 행하는데 적어도 6개
월 간 지속적으로 타인의 조
력을 매우(제15조) 필요로 하
는 사람은 본 법상 요양이 필
요한 상태에 있다. 

  장애의 구체적 내용은신체
운동기관의 상실, 마비 기타 
기능장애, 신체의 내장기관 또
는 감각기관의 기능장애, 기
동, 기억 또는 방향감각의 장
애와 같은 중추신경계의 장애 
및 내인적 정신병, 노이로제 
또는 정신적 장애에 해당한다. 
제13조 요양필요자는 다음 3
등급중의 한 등급에 해당되어
야 한다.

  1. 요양등급 제1등급의 요양필
요자(현저한 요양필요자)란 
신체관리, 영양섭취 또는 기
동성의 한 영역 또는 수 개 
영역에 속한 적어도 두 가지 
일을 행함에 있어서, 적어도 
1일 1회 타인의 조력을 필요
로 하고 또는 추가로 가사관
리를 행함에 있어서 1주에 
여러번 타인의 조력을 필요
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요양등급 제2등급의 요양필
요자(중증 요양필요자)란 신
체관리, 영양섭취 또는 기동
성에 있어서 적어도 1일 3회 
상이한 시간에 타인의 조력
을 필요로 하고, 또는 가사
관리를 행함에 있어서 1주에 
여러번 타인의 조력을 필요
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요양등급 제3등급의 요양필
요자(최중증 요양필요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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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
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심신상태 
  2.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
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일시, 장소 및 조사
를 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공단 또는 제1항 단서에 따
른 조사를 의뢰받은 시 군
구는 조사를 완료한 때 조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
사를 의뢰받은 시 군 구는 
지체 없이 공단에 조사결과서
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등급판정 등) 공단은 
제14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
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
한 자료를 제52조에 따른 장
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
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
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
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

신체관리, 영양섭취 또는 기
동성에 있어서 밤낮 하루 종
일 타인의 조력을 필요로 하
고, 또는 가사관리를 행함에 
있어서 1주에 여러번 타인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
한다.

  아동의 경우, 추가적 조력의 
필요성 여부는 같은 연령의 
건강한 아동을 기준으로 판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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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판정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 판정을 하는 때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
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 ’ 

‘수급절차’ 관련 조항은 제16조(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제17조(장기

요양인정서), 제18조(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제19조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제21조(장기

요양등급 등의 변경), 제2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이다. 

전술한 바, 전달체계가 비체계적 비전문적이며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고 서비스 제공이 중복될 수 있으며 수급절차 과정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를 규정하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독일의 ‘수발보험법’에는 수급절차와 관련 

제14조에서 제19조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15조에서 ‘요양이 필

요한 상태의 등급’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판정에 대한 엄격하고 

체계적인 등급규정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의 ‘개호보험법’에서는 제27조에서 제39조까지 해당내용을 포함

하고 있는데, 독일의 ‘수발보험법’같이 판정에 대한 엄격하고 체계적

인 등급 규정을 위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으나, 요양수급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의견진술의 기회 및 재심절차 등에 관한 조항은 제35조 

‘요개호인정 등 절차의 특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해 볼 때, 한국

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조항인 판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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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절차’ 
관련

제16조(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①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하

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

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

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제

1항 단서에 따라 장기요양인

정심의 및 등급판정기간을 연

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 

및 대리인에게 그 내용․사유 
및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장기요양인정서) ①공단

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

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

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판정에 대한 엄격하고 체계적

인 등급규정과 요양수급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의견진술의 

기회 및 재심절차 등에 대한 

조항 신설해야 함.
(참조: 독일 ‘수발보험법’

제15조/일본 ‘개호보험법’)

제16조 ①인정심사회를 설치해 

재심사 및 판정을 요구하고 

요개호인정을 할 수 있다. 

  ②심사 및 판정이 요구된 피
보험자가 요개호자에 해당되

지 않더라도, 요지원자에 해
당됨을 인정하는 때에는, 기
존의 판단규정에 관계없이, 
그 취지를 해당기관에 통지

할 수 있다. 
  ③해당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을 때에는, 피
보험자에 관하여인정심사회

에 심사 및 판정을 요구하고, 
인정심사회의 인정통지를 받

을 경우, 요지원인정을 할 수 

엄격하고 체계적인 등급규정은 독일의 ‘수발보험법’ 제15조에서 구체

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요양수급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의견진술

의 기회 및 재심절차 등에 대한 조항은 일본의 ‘개호보험법’ 제35조에

서 규정하고 있다.

<표-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중 ‘수급절차’ 관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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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등급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
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은 공단에 대하
여 이를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
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 장

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표준장기

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장
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

양이용계획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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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과 관련한 조항은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제32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에 관

한 변경),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제35조(장기요양기관

의 의무),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 신고),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이다. 문제는 이런 기관들이 지정 또는 신고에 의해 

설립되는 기관들이므로 이러한 기관들이 난립할 경우 예상치 않는 문

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적정 수의 요양기관이 설립되어 보험 수급자

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복지재단(기관)

과 지방자치단체간 부정한 연합과 부패의 연결고리가 생기지 않도록 

감독 및 지원이 엄격히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했다. 

독일 ‘수발보험법’의 경우 ‘요양기관’(제71조에서 제75조까지)과 이

와 관련한 ‘중재기관 및 심사’(제76조 및 제79조에서 제81조까지)와 

‘현장심사’(제112조에서 120조까지)관련 조항이 있는데, ‘중재기관의 

현장심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요양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서

비스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개호보험법’에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이 독일의 ‘중재기

관’에 대한 조항이 없기에, 독일의 ‘중재기관의 현장심사’에 대한 규

정을 근거로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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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관련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

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

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

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

력을 갖추어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
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

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

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제23조제1항제1호의 재가급
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

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

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

을 설치하고 시장 군수 구

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

다.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의 

적정 수의 요양기관이 설립되

어 보험 수급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고, 
복지재단(기관)과 지방자치단
체간 부정한 연합과 부패의 

연결고리가 생기지 않도록 감

독 및 지원할 수 있는 조항마

련이 필요함.
(참조: 독일 ‘수발보험법’

제71조~제79조,

제112조~120조)

제31조 요양계약을 체결한 요

양시설(허가된 요양시설)을 
통하여서만 통원 및 입원요

양을 할 수 있다. 요양계약
에는 요양시설이 계약기간

동안 보험가입자에게 제공

하는 일반적 요양의 종류, 
내용 및 범위가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요양위임). 
  요양계약은 지역관리운영

주체가 요양시설의 관할권

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초지역적 사회부조관리운영

주체와의 합의 하에 요양시

설관리운영주체 또는 대리

권을 가진 동일한 관리운영 

주체간에 체결된다.
  요양계약의 체결을 통하

<표-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중 ‘요양기관’ 관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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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

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

치 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

관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

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

서 간호사를 둔다.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

력에 관한 변경) 장기요양기관
은 시설 및 인력 중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을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
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

이 변경 명세를 공단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
내 등) 장기요양기관은 수급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

택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

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

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

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

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게시 내용, 방
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여 요양시설은 계약기간동

안 보험가입자를 요양할 것

이 허가된다. 허가받은 요
양시설은 요양위임에 따라 

보험가 입자를 요양할 의무

를 부담한다.
제32조 각 도에 한 개의 중

재기관을 둔다. 중재기관은 
본 법에 따라 그에게 회부

된 사항에 관하여 결정한다.
  중재기관은 같은 수의 해

당기관 대표자와 요양시설

의 대표자, 그리고 독립된 
의장 1인 및 독립된 위원 2
인으로 구성된다. 요양시설
의 대표자와 그 대리인은 

주 요양인 및 요양원관리운

영주체연합회에 의하여 위

촉된다. 요양시설대표자의 위
촉 시에는 관리운영주체의 

다양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의장과 독립된 위원은 관여

한 조직체에 의하여 위촉된

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결정한다.
  중재기관의 위원직은 명

예직으로 한다. 위원은 어
떤 지시에도 구속되지 않는

다. 모든 위원은 1개의 투
표권을 가진다. 중재기관의 
결정은 다수결로 한다. 가
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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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
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기요양기관은 제23조제3항
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따

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

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명세서와 그 밖에 필

요한 서식 등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 
신고) 장기요양기관은 폐업

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
일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

체 없이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
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

결정한다. 
  중재기관에 대한 법적 감

독은 관할 도청이 행한다.
  도 정부는 위원수, 위원
의 위촉, 임기 및 위원직의 
수행, 현금지출의 상황 및 
위원의 시간수당, 업무집행, 
절차, 수수료의 징수와 수
준 및 비용분담에 관한 상

세한 사항을 법규명령으로 

정할 권리가 있다.
제33조 요양시설의 관리운

영주체는, 요양보험조합의 요
양 보장수임과는 별도로, 요
양서비스의 질의 보장과 계

속적 발전을 포함하여, 그의 
시설이 제공하는 급여의 품

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허가된 요양시설은 서비

스 질 보장조치에 참가하

고, 또 그가 제공한 급여와 
그 품질을 정기적으로 입증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입원
요양의 경우, 품질보장은 일
반적 요양급여 이외에 또 

의과적 치료요양, 사회적 보
호요양, 숙박과 식사시의 급
여 및 부가급여에 까지 미

친다.
  의료보험의 의료진도 가

능한 한, 품질결함을 적시
에 예방하고 또 요양서비스

의 질의 보장과 계속적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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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접수한 경우 인근지역에 

대체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

우 등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때 장기요양

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철회

를 권고하거나 그 밖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노인

복지법 제43조에 따라 노인
의료복지시설 등(장기요양기관
이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사업정지 또
는 폐지 명령을 하는 경우 지

체 없이 공단에 그 내용을 통

보하여야 한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재

가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

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
장 군수 구청장은 신고 명

세를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
소 등) 시장 군수 구청장

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

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
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

전에 대한 요양시설과 그의 

관리운영주체가 가지고 있

는 책임을 강화시켜주기 위

하여, 품질보장문제에 관하
여 요양시설에게 자문하여

야 한다. 자문을 요구할 청
구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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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
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 

  5.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질문 검사 및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하거나 거

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

료를 제출한 경우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
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
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

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
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공단에 지정취소의 

명세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개월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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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명하거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
하는 경우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제32조제1항에 따라 갖추어
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

추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3항
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

령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공단

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

다. 폐쇄명령을 받은 재가장기
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장
기요양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
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

안에는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

가장기요양기관으로 다시 지

정받거나 신고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
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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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

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

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

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

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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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

신상태 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

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

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

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

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

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

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

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장기요양기

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

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5조(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국가는 제6조의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일

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이 장기요양급여, 신체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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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장기요양기본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

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확충 방안

  3.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

부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 2장 장기요양보험

제 7조(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 국

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공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률 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신청하

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

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09.3.18>

제 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

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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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은 제2항에 따라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 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66조 

또는 제66조의2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공단은 장애인복지

법 에 따른 장애인 또는 이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

조부터 제10조까지,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7조부터 제75조

까지 및 제93조의2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상

실,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납부 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로,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본다.

제 3장 장기요양인정

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

는 노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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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의료급여수급권

자”라 한다)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

청인”이라 한다)는 공단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

기요양인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

급하는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위원

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 벽지 지

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 비용부담방법 발급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공단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

서를 접수한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심신상태

  2.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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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일시, 장소 및 조사를 담당

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단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사를 의뢰받은 시 군 구는 조

사를 완료한 때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사를 의뢰받은 

시 군 구는 지체 없이 공단에 조사결과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등급판정 등) 공단은 제14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

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52조

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

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

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

다)로 판정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 판정을 하는 때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

료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

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심의 

및 등급판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 및 대리인에게 그 

내용 사유 및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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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장기요양인정서)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등급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사항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

료한 경우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단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

고, 요청을 받은 공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 장기요양급여

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공단은 장기요양인정

서를 작성할 경우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하는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및 생활환경

  2.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선택

  3.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현황

제19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

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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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의 유효기간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수급자는 제19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경

우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절차에 관

하여 준용한다.

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절차에 관

하여 준용한다.

제2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 정신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장

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를 대리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관할 지역 안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본인 또

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대리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

는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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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를 대리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4장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

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

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 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

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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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

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

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

급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

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업무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 절차 방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가족요양비)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

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

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

관이 인정하는 자

  3.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제1항에 따른 가족요양비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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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특례요양비) 공단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

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당해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인정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범위, 특례

요양비의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요양병원간병비) 공단은 수급자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

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제1항에 따른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5장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 수급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

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는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

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인정되는 범위와 절차 등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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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의 산정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

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0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48

조제1항제4호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보

험료 체납자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및 장기요양급여의 정

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로,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제 6장 장기요양기관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

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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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제23조제1항제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

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

양기관으로 본다.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 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

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에 관한 변경) 장기요양기관은 시설 

및 인력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

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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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게시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

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기요양기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기요

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명세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식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 신고) 장기요양기관은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시장 군

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

은 지체 없이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접수

한 경우 인근지역에 대체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등 장기요양급

여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때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철회를 권고하거나 그 밖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43조에 따라 노인의료복지

시설 등(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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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지 또는 폐지 명령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단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

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지체 없이 공단에 통

보하여야 한다.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기요

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

구한 경우

  5.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질문 검사 및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

부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

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

이 공단에 지정취소의 명세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



부 록

166

쇄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쇄명령을 하

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제32조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아니

한 경우

  3.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공단에 그 내용을 통

보하여야 한다. 폐쇄명령을 받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장기요양

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다시 지정받거나 신고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7장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장기요양기관은 수

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

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

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

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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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

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및 지급방

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

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

기요양기관의 설립비용을 지원받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

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

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 수급자가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

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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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

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의료급여수급권자

  2. 소득 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 벽지, 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

가 곤란한 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령으로 정한다.

제41조(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

은 금액의 총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조

치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감면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등)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는데 사용되는 비용, 비용부담방법 

및 비용 청구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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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

수한다.

  1. 제28조의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2.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

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3. 제37조제1항제4호 제3항제3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

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공단은 제1항의 경우 거짓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거짓 진단

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된 때 거짓의 행위에 관여한 자에 대

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

양급여를 받은 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자(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를 부양하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

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 당해 장기요양기

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44조(구상권)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사

유가 발생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행한 때 그 급여에 사용

된 비용의 한도 안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권리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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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

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 그 손해배상액의 한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를 행하지 아니한다.

제 8장 장기요양위원회

제45조(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둔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3. 제39조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

제46조(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장기요양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

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

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또

는 자영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2.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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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

장이 지명한다.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

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7조(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장기요양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9장 관리운영기관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

관리

  2.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 징수

  3. 신청인에 대한 조사

  4.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5.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6.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7. 수급자에 대한 정보제공 안내 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

용지원에 관한 사항

  8.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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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10.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11. 노인성질환예방사업

  12.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 징수 등

  13.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국민건강보험법 제16조에 따른 공단의 정관은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기재한다.

  1. 장기요양보험료

  2. 장기요양급여

  3.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예산 및 결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9조(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27

조에 따라 공단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조직 등을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등

과 구분하여 따로 두어야 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 징수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장기요양사업의 회계)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대하여 독립회

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공단은 장기요양사업 중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정을 구분

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구분하여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1조(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30조 및 제

36조는 이 법에 따른 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및 준비금에 관하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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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 이 경우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둔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시 군 구 단위로 설치한다. 다만, 인구 수 등

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 군 구에 2 이상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

하거나 2 이상의 시 군 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법 에 따른 의료인

  2.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시 군 구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

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3조(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2 이상의 시 군 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

치하는 때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등급판정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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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등급판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 평가)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

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 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

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

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

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55조(이의신청)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 부당

이득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

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

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본문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

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단은 장기요양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심사청구) 제55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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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판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

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판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법학,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

는 위촉한다.

  심판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행정소송)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55조에 따른 이

의신청 또는 제56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1장 보 칙

제58조(국가의 부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

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

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제4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감경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

는 비용을 포함한다)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와 시 군 구가 분담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부과, 징수 및 재

원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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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전자문서의 사용) 장기요양사업에 관련된 각종 서류의 기록, 

관리 및 보관은 전자문서로 한다.

  공단 및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신청, 재가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에 대하여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

방식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 시

설이 열악한 지역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경우 전자문

서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

요양급여의 관리 평가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2.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

야 한다.

제61조(보고 및 검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수 소득이나 그 밖

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

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2. 피부양자

  3. 의료급여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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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등 장기요양급

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기관

  2.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

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2조(비밀누설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 군 구, 공단, 등급판정위원회 및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자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한 자

제63조(청문)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37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의 취소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영업정지 폐쇄를 하고자 하는 경

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4조(시효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80조, 제83

조,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제91조는 시효, 기간의 계산, 자료의 

제공, 공단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업무의 위탁, 단

수처리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를 “장기요양보험

료”로, “보험급여”를 “장기요양급여”로, “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기

관”으로, “건강보험사업”을 “장기요양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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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 등의 의제금지)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로 지급된 현금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 및 제

9호의 소득 또는 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6조(수급권의 보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

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2장 벌 칙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을 거부한 자

  2. 제62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타인

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

제6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에 해

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

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9조(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2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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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3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

용을 부담하게 한 자

  5. 제60조 또는 제61조를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답변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거짓 자료의 제출 답변 또는 보고를 하거나 검

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70조(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제69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

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

료 재판을 한다.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제8403호, 2007.4.27>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제

1조부터 제6조까지), 제3장(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제2항 중 

장기요양요원에 관한 사항, 제6장(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제8장(제

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9장(제54조를 제외한다), 제10장(제55조부



부 록

180

터 제57조까지), 제11장(제58조를 제외한다), 제12장(제67조부터 제

70조까지)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법령

에 따른 사회보장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

여야 한다.

제 3조(시범사업의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

기요양보험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지역의 선정,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료의 부과 징수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의료법) <제9386호, 2009.1.30>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제33조, 제43조제5항 단서, 제77조제2항 단서, 제87조

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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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제3항 제4항, 제27조의2, 제56조, 제63조(제27조의2제1항 제

2항 제3항 제5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에 

한한다) 및 제8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제 2조부터 제 5조까지 생략

제 6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 의료법 제3조제5항”을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

호라목”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 7조 생략

부 칙 <제9510호, 2009.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693호, 2009.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